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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더위가 유난히 일찍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건강하신 

모습을 뵐 수 있어 반갑습니다. 축사를 해 주실 로널드 문 미국 하와이주 

전 대법원장님, 기조연설을 해주실 윤여탁 교수님,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사자인 로널드 문 대법원장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 대법원

장님은 하와이 이민 3세로 ‘문대양’이라는 우리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1993년에 하와이주 대법원장에 선임되어 17년 동안 하와이주 사법부의 수

장을 맡으셨습니다. 110년 전 하와이로 이민을 가신 문 대법원장님의 선대

는 물론, 본인도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을 체험하셨습니다. 법관의 길을 택

하신 것도 이런 경험 때문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또한 사모님은 일

본계, 두 며느님은 각각 일본과 백인계로 다문화 가정을 꾸리고 계십니다. 

‘다문화 시대와 한국의 사회통합’이라는 오늘 심포지엄 주제에 대해 누구

보다 깊은 이해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하와이에서 참석

해 주신 문 대법원장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계로 뻗어 나갈수

록 세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미국

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다문화 국가 건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을 짚

어 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버님은 복지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던 1977년에,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

의 고리를 끊자고 하시면서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어려운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 그리고 차별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 어려운 이들에 대한 인간의 예의”라고 말씀하셨습

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사회상에 대한 소회이셨지만, 다문화 시대에 우리

가 당면한 도전을 간결하고 쉽게 설명한 말씀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고 한국말이 서툴고 종교와 문화가 다르다고 차별받는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 그리고 차별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인간의 

예’를 다하는 것이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정 몽 준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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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시대와 한국의 사회통합

윤여탁 *1)

1. 한국과 다문화 사회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다는 관점에서 한국어, 한국어교육을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은 이미 전인구의 3%가 넘는 1,943,576(재외동포 763,425)명의 외국인이 우

리와 함께 한반도에서 살고 있으며1), 매년 10% 내외 사람들이 외국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다. 2007년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 사회가 다민

족적 국가의 성격을 인정하고 단일민족국가라는 이미지를 극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2)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도 더 이상 단일민족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정책을 수립하면서 그동안 비정부기

구(NGO)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던 다문화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였다(윤여탁, 2008: 

11~17).

한국 다문화 사회의 특성을 결정하는 인적(人的) 요인은 외국인 결혼 이민자, 외국인 결

혼 이민자의 자녀,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 북한 이탈주민, 재외동포 중도 

입국자 등 매우 다양하다. 이에 따라 한국 다문화 사회의 문제 역시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한국문학도 다양해진 한국인의 삶과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반영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예전에 재외동포들이 남의 나라 땅에서 겪어야 했던 경험이나 

상황3)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2016. 3), 『출입국 ·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4~5.
 2) 연합뉴스, 「유엔, 한국 ‘단일 민족국가’ 이미지 극복 권고」, 2007.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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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든지 세계적 흐름인 국제화,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그동안 한국어와 한국어교육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최근 한국어교육의 주 수요자인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 추세4)

이기는 하지만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 결혼 이민자 역시 2010년 이후 정체 상

태를 유지하거나 소폭 감소하고 있으며,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

격하게 줄어든 상황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은 일관된 흐름으로 나타

나지 않는다. 구성원의 문화적 배경이 다양해진 만큼 그들 각각의 입장과 요구를 모두 아

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사회의 상(像) 역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특별히 ‘교육’의 국면에 초점을 맞추어 다문화 

시대 한국 사회의 현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통합’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의사소통 및 문화교육, 통일교육, 법제도 및 시민교

육의 차원에서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공유하여 진행된 각론들의 핵심 내용과 상호 관계

를 검토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언급된 각론들과의 연관 속에 다문화 시대의 언어교육이 

어떠한 목표와 내용,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확인한다. 결론의 역할을 하는 4장은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는 한편, 다문화 시대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해 남겨진 과

제들과 앞으로의 전망을 포괄적으로 살핀다.

2. 다문화와 사회통합

다문화(multiculture)는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의 문화가 혼재하는 현

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국제결혼, 노동 이주 등 다양한 요인으로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 다양한 

 3) 일제 강점기 만주와 연해주 지역의 유이민 문학, 강용흘의 『초당』(1931)이나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1946)와 같은 
재외동포 문학(조선족 문학, 고려인 문학, 재일동포 문학, 재미동포 문학 등)뿐만 아니라 1905년 이민선을 타고 멕시코
로 갔던 조선인 ‘애니깽(Henequen, 용설란)’을 다룬 김호선 감독의 영화 『애니깽』(1997)과 김영하의 소설 『검은 꽃』(문
학동네, 2003)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4) <표 1>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수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3

유학생 수 80,985 87,480 88,468 84,711 81,847 86,410 96,357 106,138

출처: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 본부, 2016. 3: 28~29.

유학생의 국적은 조선족 동포를 포함한 중국인(62,894), 베트남(9,278), 몽골(5,363), 일본(2,654), 우즈베키스탄(1,658), 
인도네시아(1,440), 미국(1,428), 파키스탄(1,236), 인도(1,184), 프랑스(1.115), 말레이시아(1,096), 타이완(1,05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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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배경의 사회 구성원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은 오늘날 모든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과제이다.

오랜 시간 단일민족주의의 이념을 앞세워 온 한국 사회도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주민 구성원의 지속적인 증가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언어, 제도, 가치관,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미래 한국 사회의 올바른 지향을 확립하

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여기서는 ‘교육’에 주목한다. 교육은 인간의 성장을 도모하는 모

든 활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교육을 통해 인간은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변화시키

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얻을 수 있다. 사회 구성원이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의식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교육’에 주목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이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따라 교육의 구체적인 실현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교육의 목표이다. 논의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이 

자리에는 ‘사회통합’을 놓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사회통합은 “모든 

사람들이 권리와 존엄의 평등에 기초하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가치, 제도, 관계를 증진하는 동적 과정”을 의미한다(전태국, 2014: 313). 이는 

사회 안정과 구성원의 행복 추구에 고루 기여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

다음에 제시할 각론은 지난 1년간 다문화 시대 한국의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공유하

여 진행된 연구의 성과이다. 여기서는 1) 의사소통 및 문화교육, 2) 통일교육, 3) 법제도 

및 시민교육의 국면을 각각 조명하여 다문화 시대의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의 양상을 입

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1) 다문화 시대의 의사소통과 문화교육

다문화 사회는 서로 다른 인종, 언어,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

져 있다. 이들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이다. 원

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현재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지, 겪고 있다면 이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의사소통의 문제는 언어교육의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초기 (한)국어교육 

연구는 교육의 목표를 좁은 의미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으로 설정하였으나,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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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의 목표를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뿐만 아니라 문화 능력의 함양으로 확대시키

는 경향”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다(윤여탁, 2007: 54). 이는 문화 간 차

이를 인식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의사소통 교육에서 점차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들의 연장선상에서 ‘다문화 시대의 의사소통과 문화교육’ 연구가 이루어졌

다. 여기서는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다문화 시대 한국어 의사소통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폈다. 우선 이주민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한국어

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

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논의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우선 다문화 시대 한국어 의사소

통의 종합적인 실태와 양상이 규명될 것이다. 또, 한편으로 양적 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

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의 원인과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 사회의 이주민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

는 한국어 의사소통 교육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어 정주민 집단과 이주민 집단 구성원 간의 ‘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 가운

데 하나로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교육’의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

는 일차적으로 다수자 청소년의 실질적인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면서, 나아가 다문화 사회 

구성원 전체를 교육의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문화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

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 구성원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교육의 실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 이해 

증진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감소와, 갈등의 해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

회통합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2)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

한국 사회에서 통일국가의 실현은 오랜 시간 당위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

근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은 이러한 통념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 연구는 기존 통일교육 내용의 핵심 내용인 

민족 공동체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문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통일교육의 접

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현재 통일교육과 관련된 논의에서 ‘다문화’와 

‘민족’의 개념이 서로 상충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한국 사회의 

미래 세대를 위한 통일교육의 새로운 상을 정립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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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 사회에서 ‘통일’이라는 주제는 민족주의 담론과 자연스럽게 결합되었다. 그러

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 구성원의 인종, 민족, 종교 등이 다양화된 지금

의 한국 사회에서 ‘단일민족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더 이상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 통일

교육의 대상은 현재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이어야 하며, 통일교육의 내용은 앞으

로 이들이 살아갈 새로운 사회의 체계를 근본부터 다르게 재구성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

의 통일교육에서 상정해야 할 새로운 사회가 현재 국제사회의 절대적 타자(他者)로 자리 

잡고 있는 ‘북한’의 구성원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의 해결

이 수월하지 않다는 점에 동의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점집

단면접을 수행하여 다문화 시대 통일교육의 쟁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다양한 사회적 · 문

화적 · 민족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을 통일교육의 대상으로 설정하였을 때, 교육의 목표, 내

용 및 방법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사회적 

통합 교육의 이론적 · 실천적 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

로 다문화 시대의 사회통합을 위한 통일교육의 모델을 도출하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서 분단의 상황이 이어진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갈등과 위험의 가

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모색 가운데에서 

통일교육을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근본적인 이유이다. 

3) 다문화 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와 시민교육

주지하다시피, 다문화 시대를 관통하는 원리는 ‘공존과 통합’이다. 공존과 통합은 일시

적인 상태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었을 때에 의미가 있다. 이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의식

이나 태도를 바꾸어 나가는 것을 넘어서 사회 제도적 차원의 변화를 고민해야 할 필요로 

이어진다.

문화적 다양성은 현재 그 정당성을 의심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

나 때로 문화적 다양성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회통

합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실현은 일정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이

는 곧 여러 ‘제도’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다문화 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와 시민교육’ 연구는 제도의 변화와 시민의식의 변

화가 순환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 낼 때, 사회의 변화 및 개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전제하였다. 문화적 다양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방안과 시민의식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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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교육 개선의 방안이 서로 맞물릴 때, 사회통합의 실현이 보다 가까워질 수 있음

을 보이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다문화 관련 법률과 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특징과 문제점을 확인

하는 한편, 그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조

사와 전문가 델파이조사로 구성된 이 연구의 결과는 일차적으로 다문화 관련 법령을 종

합적으로 검토한 기초자료로서 가치를 가진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적 배

경을 가진 사회 구성원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제도의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

고자 한다.

또 이와 병행하여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교육 모델을 연구하였다. 기존의 다문

화교육 및 다문화교육 정책은 주로 이주민 및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적응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다문화 시대의 ‘사회통합’은 이러한 일방향적인 방

식만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다문화 시대의 시민교육은 보통교육의 원

칙하에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다문화 시대의 시민교육은 평등이나 인권과 같은 보편적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반

편견, 반인종주의와 같은 개별적 원칙들도 충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별적 원

칙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준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앞서 논의한 법제도이다. 

시민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추상적인 가치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

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법제도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결과로 학습자 각각

에게 내면화된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들은 다문화 시대의 법제도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이

끌어내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시민교육과 법제도의 순환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3. 다문화 시대의 언어교육

최근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5) 앞선 각론의 

논의와 병행하여, 최근 계속해서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적 관심 역시 지속적

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다문화교육의 문제를 파악하는 동

시에 단순 통계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5) 최근 6년간 다문화 학생 증가 추이는 다음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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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교육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대다수는 다문화교육을 

다문화가정, 즉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교육이나 결혼 이민자 자녀들의 부진 교과(국어, 수

학, 영어를 중심으로 하는)에 대한 보완(충) 학습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의 

자치 단체나 민간단체 등이 고민하고 있는 다문화교육 문제에 비하여, 교육부 등에서 공

교육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6)

이 부분에서는 다문화교육 대상인 학습자, 다문화교육 내용, 다문화교육 현장이라는 맥

락에 따라 다문화교육으로서의 언어교육이 어떤 방법과 목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다문화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이 학습자나 교수-학습 내용, 교수-학

습 현장이라는 맥락에 따라 자국어로서의 국어교육,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또는 이중 

언어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 같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실천상을 찾아보고자 한다(윤여탁, 2008).

먼저 다문화교육의 대상인 학습자에 따라 각각 다른 목표와 내용, 방법을 정립하여 (한)

국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교육에서 배려해야 할 학습자는 결혼 

이민자 관련 학습자와 이주 노동자 관련 학습자, 새터민, 재외동포 및 해외 혼혈인 등이

다. 이 중에서 결혼 이민자 관련 학습자는 다시 결혼 이민자와 결혼 이민자의 자녀(국내 

혼혈인), 결혼 이민자의 배우자 등 가족이라는 구성원에 따라 한국어교육의 실제가 달라야 

한다. 이 밖에 이주 노동자 관련 학습자의 경우에도 이주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자녀를 

나누어서 한국어교육 방법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 북한 이탈주민 즉 새터민을 위해서는 자국어로서의 국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재외

동포, 재외동포 입국 노동자 및 그 자녀, 해외 혼혈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들은 대체로 이중 언어교육으로서 한국어교육이나 다름없

는 상황으로, 자신들의 모국어가 제1언어가 일상의 언어이며 한국어는 제2언어 또는 외국

어인 경우이다. 새터민이나 그 자녀들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새터민과는 

<표 2> 다문화 학생 증가 추이(최근 6년)                                                                  (단위: 명)

인원수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다문화 학생 수(A) 31,788 38,678 46,954 55,780 67,806 82,536

전체 학생 수(B) 7,236,248 6,986,853 6,732,071 6,529,196 6,333,617 6,097,297

다문화학생 비율(A/B*100) 0.44% 0.55% 0.70% 0.86% 1.07% 1.35%

 6) 국민 보통 교육을 기본 목표로 하는 공교육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다문화교육 연구 결과도 이와 
같은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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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차이는 물론 문화적 차이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언어적, 문화적 관습으로 굳어져서 

쉽게 교정되지 않는 특성도 보인다.

다음으로 한국어교육이 어떤 차원에서 실시되는가 하는 내용에 따라 한국어교육의 대상

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즉 다문화교육에서 언어교육의 위상이 한국어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이다. 이런 관점에서 자국어로서의 국어와 국어 문화교육, 외국어로서의 한

국어와 한국 문화교육, 제2언어교육 또는 이중 언어교육으로서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교육, 

소수자의 모어와 모어 문화 이해교육 등으로 분리하여 실시해야 한다.

끝으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는 또는 이루어져야 하는 다문화교육 현장에 따라 한국어

교육은 서로 다른 목표와 내용, 방법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실시되는 

한국어교육의 구체적인 양상은 기본 · 기초교육으로서의 가정교육, 국민공통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 평생교육으로서의 지역(공동체) 사회교육 등의 현장에 따라 특성화되어야 한다.

4. 맺음말

다양한 문화로 구성된 사회에는 항상 갈등 발생의 가능성이 내재한다. 따라서 문화의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사회통합의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중요성 역시 증대된다. 이 자리

에서는 특히 ‘교육’ 영역에 바탕을 두고 한국의 ‘사회통합’을 목표로 진행된 연구들을 개

괄하였다. 언어교육, 윤리교육, 사회교육의 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연구 결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후에 보다 상세하게 전개될 것이다. 

여기서 그려 내고자 한 사회통합의 이상적인 모습은 하나의 문화가 중심에 자리하여 다

른 모든 문화를 억압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도 상호 조

화를 이루는 방향을 지향한다.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전자는 용광로에, 후

자는 샐러드 볼 또는 인종적 모자이크로 설명된다. 이러한 다문화교육의 지향이 단지 비

유적 표현이나 선언에 그치지 않아야 하며, 현실 사회 속에서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

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회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은 ‘사회통합’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수많은 논의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다문화 사회의 쟁점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문화의 종류 이상

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의 협력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진정한 사회통합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 일부 유럽 국가

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反)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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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 간 상호 이해를 바

탕으로 하는 다문화주의를 지향하여 보다 발전적인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된 쟁점들은 뒤따르는 논의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이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통합의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는 연구들이 이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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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시대 한국어 의사소통과 문화교육

민병곤*7)

1. 서론

현재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로 오는 이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2015)에 따르

면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수는 174만 1,919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33만 명)의 3.4%에 달한다. 이주민 유입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

적인 면을 지니기는 하나, 크게 볼 때 산업적 측면에서는 국내 노동자의 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는 이주민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

는 점을 꼽을 수 있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남성 농림어업 종사자들과 외국인 여성들의 결

혼에 의한 여성 결혼 이주민의 지속적 유입 및 이들 가정에서 태어난 이주민 자녀가 증가

하는 점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실제 2014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외국인 주민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더라도 이주민 근로자(외국인 근로자)가 34.3%, 결혼 이주민(결혼 

이민자 및 혼인 귀화자)이 15.3%, 이주민 자녀(외국인 주민 자녀)가 13%로 세 부류의 이

주민들이 전체 이주민의 62.6%를 차지한다.

이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14년 10월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목적에서 ‘다(多)문화 · 다(多)인재 ·

다(多)재다능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슬로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현재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에 가깝게 형성되어 있

다는 점을 보여준다. 2014년 2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에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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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최근 3년간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특히 젊은 세대

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는데, 그 원인은 ‘사회통합 없고 동화에 편중된 다문화 정책’에 

있다. 이주민을 한국 사회로 동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자국민의 다문화 수용도를 높

이는 데에는 소홀히 했던 결과가 부정적 인식의 확산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김지윤 외, 

2014).

이주노동, 결혼 이민 등으로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한국 사회에 편입되면서 다문화 사

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됨에 따라 서로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구성원의 상호작용이 점차 늘

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민 집단과 기존 자국민 집단 각각의 특징을 고

려하지 않은 채 다문화 정책이 전개된다면, 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증가는 사회 갈등의 심

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주민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겪게 될 가장 기본적인 어려움은 단연 언어 문제일 것이

다. 실제로 전기택 외(2013)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나 귀화자들은 매 조사에서마다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이 언어 문제라고 응답하였다.1) 따라서 이주민들의 언어 사용에서

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은 다문화 시대 한국 사회의 통합을 논하기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민들이 적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더라도 이주민에 대해서 기존 자국민의 시각이 일방적인 동화 수준에만 머물

러 있다면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을 기대하기 어렵다. 소수집단을 일방적으로 주류집단

의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것은 설령 의도하지 않더라도 소수집단의 문화를 배제, 혹은 억

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더 큰 갈등의 여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민의 한

국어 능력은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한 요건일 뿐이며, 기존 자국민이 이주민의 언어

적,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거나 수용하지 못한다면 한국어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언제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한국어 소통 능력을 효과적으로 증

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기존 자국민게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용과 이

해를 길러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먼저 소주제 1에서는 이주민 중 주로 국적 미취득자로

서 취업 및 근로를 목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 근로자’, 국적의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을 목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주민’, 결혼 이주민 및 국적 취

득자의 미성년 자녀인 ‘이주민 자녀’의 세 집단에 초점을 맞춰2),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

 1) 2009년 조사에서는 21.7%(1위)가, 2012년 조사에서는 21.1%(1위)가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언어 문제를 꼽았다.

 2) 행정자치부(2015)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즉, 이주민) 중 ‘이주민 근로자’는 34.9%, ‘결혼 이주민’은 13.8%, ‘이주민 자
녀’는 11.9%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세 집단이 이주민 전체 중 60% 이상을 차지한다. 또 다른 이주민 집단 중 ‘유학생



- 29 -

들의 한국어 의사소통의 능력과 어려움 실태,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학습 시간, 이주

민들이 필요로 하는 한국어교육의 유형 등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를 근거로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소주제 2에서는 정주민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의 경우 가치관 발달 및 형성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초기 한국 사회의 

동화주의적 다문화 정책 아래 같은 기조로 기획된 다문화교육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다

문화 구성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그들이 한국 문화에 적극적으로 동화되기를 기

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우려할 만하다.3) 따라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방적 동화 

기대가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편협한 시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교육의 차원에

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교육을 넘어서, 문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인 문화교육의 실천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교육과정에서 문화교육과 관련된 목표가 구

체화 · 현실화되지 않거나 현실화되더라도 일회성 프로그램에 그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해 교육과정 내에서 문화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이 긴밀한 관련을 가지는 형태로 

재구성하고 문화교육 활동의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소주제 2의 ‘다문화 시대의 문

화교육 커리큘럼’ 연구는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주목하고, 문화 다

양성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교육의 실태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

로써 한국 사회의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2. 선행 연구

1)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능력 및 교육 관련 연구

앞서 언급했다시피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소수 집단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이주민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이주 노동자가 있

(4.8%)’과 ‘외국국적 동포(16.4%)’는 각각 대학교육과 가정교육을 통해 한국어 의사소통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
리라 감안하여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 2012년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한 ‘청소년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연구’는 다문화 수용성 진단도구의 국민 정체성과 관련한 
항목에서, 외국이주민에 대한 한국 청소년들의 일방적인 동화기대(同化期待)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민무숙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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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은 한국에서 임시로 거주하는 상태이지만 체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 이주민 집단과 이주민 

자녀 집단이 존재한다. 이 두 집단은 한국 사회에 영구 거주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공통

점이 거의 없다. 이상 세 집단이 소주제 1의 연구 대상으로서, 집단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의 특수

적인 상황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고찰해 보아야 한다.

이주 노동자의 한국어 능력 및 이주 노동자 대상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는 결혼 이주

민이나 이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저조한 상황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이주 노

동자의 한국어교육에도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하였다. 이주 노동자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요구 조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류영석, 2008; 이용화 2015; 나미희, 2013), 이주 노동

자들이 구사하는 한국어의 통사적 복잡도 연구(손현화, 2011), 이주 노동자의 삶의 궤적

에 대한 심층 면담 연구(이광수, 2012) 등도 이루어졌다.

이주 노동자의 한국어교육에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인 반면에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능력 및 한국어교육 연구는 상당히 풍성하게 이루어져 

왔다. 대규모 정책 연구(김경령 외, 2011; 정해숙 외, 2012; 김유경 외, 2012; 허용 외, 

2009)가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들이 개인적으로 수행한 연구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조혜

화, 조재형, 2015; 최주열, 2015; 이미혜, 2014; 이용규, 문형란, 2015; 양순임, 2014).

이주민 자녀는 매우 이질적인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양한 집단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졌다(김주희, 2008; 박시균, 최지은, 2014; 정다운, 2013; 백목원, 권순희, 2015; 

김혜련, 2013). 조태린(2014)에서는 이주민 자녀의 유형을 ‘국제결혼 가정 국내 출생 자

녀’, ‘국제결혼 가정 중도 입국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북한 이탈주민 가정 자녀’, 

‘귀국 가정 자녀’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북한 이탈주민 가정 자녀와 귀국 가정 자녀는 

한국어를 모어(母語)로 하며, 외국인이 포함된 가정도 아니므로 소주제 1의 논의에서 제

외한다.

각 집단별로 축적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요구 조사, 한국어 능력에 대한 연구 결과 및 

한국어교육 실태 조사 연구 등을 참조하여 한국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각 집단이 겪는 어

려움 및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예상하고 설문지를 구안하였다.

2) 문화 다양성 교육 및 핵심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소주제 2의 연구에서는 현재의 다문화교육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존의 동화주의

적 관점에서 벗어나 문화 다양성을 강조하는 시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문화 다양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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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성, 계급, 젠더, 종교, 장애 등에 기초한 구조적 차별과 사회 · 경제적 구분 짓기를 줄

이려는 접근으로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이 인간의 존엄

성 존중과 맥을 같이한다고 보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을 채택하기도 

했다(제33차 유네스코 총회 참가보고서, 2005). 문화 다양성 개념은 별개의 정체성에 국

한하기보다는 문화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며 존중하는 동시에 문화적 특수성에서 비

롯된 가치들을 긍정하는 과정으로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문화 다양성 교육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선행연구로, 다문화교육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장영희(1997)는 “문화적 다양성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서 지원하고 확장하는 교육”으로 다

문화교육을 정의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뛰어넘어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설명을 덧붙여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한편, 차이를 그 자체로 

존중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하였다. 다문화교육 및 문화 다양성 교육에서의 다양성 개념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밝히고 문화 다양성 교육의 시론을 제시한 연구로는 이동성 외

(2013), 이종일(2010), 김다원(2011), 김영환(2010), 문시연(2005), 박동준(2010), 박병

도 외(2009), 이경한(2014), 한건수 외(2011) 등이 있다.

문화 다양성 개념과 더불어 소주제 2의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하려는 다문화 시대 

구성원의 정체성은 세계시민성에 기초한다. 세계시민4)은 개인을 둘러싼 직접적인 사회나 

문화를 비롯하여 보다 폭넓은 지구적 상황과 현실을 인지하는 주체로 다원주의를 바탕에 

둔다는 점에서 문화 다양성의 지향점과도 맞닿아 있다(권경미, 2014). 세계시민의 요건으

로는 지구가 직면한 유한성을 깨닫는 ‘지구적 세계관’,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인권과 

다양성 존중’, 이해관계나 가치관의 차이로 생긴 갈등에 대한 ‘배려와 평화적 해결(허영식, 

2004, pp.56-60)’이 있으며, 세계적인 시각의 5가지 구성 요소로 ‘시각에 대한 자각’, 

‘지구 상황에 대한 인식’, ‘문화 간 이해’, ‘세계의 역동 체제에 대한 지식’, ‘인간의 선택

에 대한 인식(Harvey, 1996: 배재원(2011, p.24)에서 재인용)’을 들기도 한다. 이와 같

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은 다문화교육을 수행하는 학습자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자

신과 타자가 공존하는 사태 안에서 소통 지향적인 정체성을 지니며 문화 능력을 함양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4) 세계시민의 개념은 하버마스(1998)를 참고할 수 있는데 하버마스는 핵의 위협, 유전공학 기술의 급격한 발전 및 자본의 
세계화 현상 등의 문제가 개인이나 개별 국가 단위로는 해명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며 이와 같은 문제 상황
에서 인류 전체를 하나의 기본 단위로 하는 철학 및 규범을 구성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자율적이며 합리적인 시민들(“세계시민 Weltbürger”)로 구성된 세계시민사회와 그들 사이의 연대를 상정한 것이
다. 하버마스는 국가의 영역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세계화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민족국가의 존립을 위
태롭게 했다고 진단하며 “민족국가 이후의 지형(postnationale Konstellation)”으로 존립가능한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한
다. 여기에서 세계시민은 정체성과 자아의식을 지니며 연대적 사회를 구성한다.



- 32 -

문화 다양성, 세계시민성의 함양을 교육의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학습

자가 도달하고 성취해야 하는 지점을 설정해야 한다. 소주제 2의 연구에서는 그것을 문화

적 역량이라고 칭하고 문화적 역량을 중심에 두는 교육을 설계하기 위한 방법론적 토대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학교교육에서 역량의 개념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 새로운 문제 상황에 능동적 ·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시

작되었다.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의 구성 요소로는 OECD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Rychen & Salganik, 2003)에서 제시한 

세 가지 능력이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첫째,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집단 간의 상호작용 능

력, 둘째,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셋째, 여러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에서의 상호작용 능력’은 본 연구가 지향

하는 다양한 문화 구성원 간의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및 문화 다양성의 존중과도 관련이 

깊다.

기존의 지식 전달식 교육의 대안으로 제시된 역량 중심 교육은 학습자가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보편적인 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서영진, 2015, p.275). 국가 혹은 주 

단위로 미리 선정된 교과목의 내용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근대 학교 교육과정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면, 탈산업화 · 글로벌화되는 현대사회는 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

고 있다(Parsons & Beauchamp, 2012). 국가 교육과정의 구속력과 범위를 약화시키는 

반면, 지역이나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려

는 최근의 움직임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무관하지 않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본 연구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 구성의 연장선상에서 문화적 역량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

을 설정하고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성취기준을 마련하여 문화교육 커리큘럼을 구안하고자 

한다. 문화적 역량이란 다양한 문화 현상에 대하여 인지적, 정의적, 실천적 역량을 함양하

는 것으로 문화적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조화로운 행동과 태도, 정책

을 뜻한다(NCCC, 2006). Keast(2006)에서는 문화적 역량의 구성 요소로 ① 인간적 다

양성의 근원으로 볼 수 있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민감성, ② 타자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상호작용적인 대화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 ③ 팀워크, 협력적 학습, 공감적 의사소통, 평

화로운 갈등 해결, 확신 형성 등을 추구하는 배움의 기술, ④ 신념, 실천, 상징, 의식

(rituals) 등을 탐구하는 능력 및 민감하고 논쟁적인 이슈를 다루는 능력, ⑤ 비판적 사고

와 개인적 성찰을 들고 있다. Byram(1997)은 상호 문화적 능력을 타인에 대한 지식을 

쌓고, 다른 문화를 해석하고, 다른 문화의 가치와 믿음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문화를 상대



- 33 -

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며 상호 문화적 능력의 구성 요소를 태도(attitudes), 지

식(Knowledge), 해석 기술(Skills of interpreting), 발견과 상호작용 기술(skills of 

discovery and interaction), 비판적 문화 인식(critical cultural awareness)의 다섯 

가지로 규정하였다(Byram, 1997, pp.57-73; 김혜진 · 김종철, 2015에서 재인용). 바이

럼의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해석 기술, 발견과 상호작용 기술, 비판적 문화 인식 능

력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태도, 지식의 범주로 포괄할 수 없는 상호 문화적 능력이며 

위계화되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 밖에도 Lynch(1983), Banks(1994), 

Klorf(2001), Tiedt & Tiedt (2010), Bennett(2011) 등을 검토하여 문화 능력의 구성 

요소를 살폈으며 그 결과 공통된 요인을 중심으로 다문화적 정체성, 문화 다양성, 문화적 

편견과 차별, 문화 간 상호작용, 문화 개방성으로 개념을 범주화시킨 후 다시 8개의 개념

을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 핵심 개념의 체계화에 대해서는 4장에서 논의하겠다.

3. 이주민 대상 설문 조사 결과

1) 표집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전국 이주민 64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의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주민 근로자의 경우 전국의 외국

인 근로자지원센터를, 결혼 이주민은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주민 자녀는 전국의 

다문화중점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협조에 동의한 기관

에서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각 기관에 속한 이주민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표

집된 이들의 인구통계적 분포는 이주민 집단별로 이주민 근로자가 185명(28.9%), 결혼 

이주민이 191명(29.8%), 이주민 자녀가 265명(41.3%)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결혼 이주

민이 모두 여성이었던 까닭에 남성이 36.4%, 여성이 63.6%로 여성이 더 많았으며, 모어

는 한국어(25.3%), 베트남어(18.9%), 중국어(17.8%), 러시아어(8.7%), 타갈로그어(8.1%), 

캄보디아어(7.5%), 영어(2.9%), 일본어(2.0%), 인도네시아어(1.4%), 우즈베크어(1.4%), 몽

골어(0.9%), 태국어(0.5%)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도 서울 · 인천 · 경기

의 수도권 지역에서 41.9%가 그 밖의 비수도권 지역에서 58.1%가 표집되어 전국적으로 

고른 표집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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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리통계 분석 결과

기술통계 부분은 제외하고 여기에서는 추리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시

대 한국어 의사소통 문제 및 교육 방향’이라는 제목의 IV장 내용을 요약해 제시하고자 한

다. IV장에서 접근하고자 한 주요 연구 문제는 다음 세 가지였으며, 이 연구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해 공분산분석과 대응표본 t-검정, 다중회귀분석,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 다

양한 통계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이주민 집단, 모어, 성별, 거주 지역에서 서로 다른 집단 간에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및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이주민 집단이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학습 기

간은 어느 정도인가?

셋째, 한국어 의사소통 교육의 유형을 기능별(듣기/말하기교육, 읽기교육, 쓰기교육)로 

구별해 볼 때, 각 교육 유형별 수요는 어느 정도인가?

(1) 이주민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및 어려움

①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이주민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자신의 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V표를 해 주세요’라는 문항 아래 ‘한국어 듣기’, ‘한국어 말하기’, ‘한

국어 읽기’, ‘한국어 쓰기’ 각각에 대해 자신의 실력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평정은 ‘매우 

부족하다’, ‘조금 부족하다’, ‘보통이다’, ‘조금 잘한다’, ‘매우 잘한다’ 순으로 제시된 5점 

리커트 방식(1~5점)으로 이루어졌다. 4가지 응답 결과를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단

일 변인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타당성을 지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주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840, 고윳값 1 이상인 주성분은 제1주성분 하나로 나타났으며, 제1주성분

만으로 변량의 86.2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인의 축소가 타당성을 지닐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이에 4개 측정 변인의 평균값에 해당하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종속변인으로 삼고, 

‘이주민 집단(이주민 근로자/결혼 이주민/이주민 자녀)’, ‘성별(남자/여자)’, ‘모어(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캄보디아어/우즈베크어/몽골어/일본어)’, ‘거주 지역(서울/인천/대전/대구/울

산/경남/전북)’을 각각 독립변인으로 삼으며5), ‘한국 거주 기간(단위: 연)’을 공변량으로 삼

는6)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이주민 집단’에서만 유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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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1> 참고).

Bonferoni 방식으로 사후 검정한 결과, 이주민 근로자(M=2.48, SD=0.85)와 결혼 이주

민(M=2.88, SD=1.03)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이주민 자녀(M=3.91, SD=1.16)는 

이주민 근로자와도 결혼 이주민과도 그 차이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001).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 같은 기간동안 거주하였다 할지라도, 이주민 자녀들이 이주민 근로

자나 결혼 이주민들에 비해 높은 의사소통 능력 인식을 지니게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② 한국어 의사소통에서 느끼는 어려움

이주민들이 한국어 의사소통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크게 핵심 의사소통 

상황과 일반 의사소통 상황으로 나누어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을 제시한 후, 각 상황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때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를 표시하게 하였다. 핵심 의사소통 상황은 

이주민 근로자는 ‘직장’을, 결혼 이주민은 ‘가정’을, 이주민 자녀는 ‘학교’를 선정하여 9~10가

지 정도의 상황을 제시하였으며, 일반 의사소통 상황은 이주민 집단 전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10가지 상황을 제시한 후 어려움의 정도를 표시하게 하였다. 평정은 ‘전

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어렵다’, ‘매우 어렵다’의 순으로 

제시된 5점 리커트 방식(1~5점)으로 이루어졌다. 응답 결과를 ‘직장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정 의사소통의 어려움’, ‘학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상, 핵심 의사소통 상황), ‘일반 의

사소통의 어려움’(이상, 일반 의사소통 상황)으로 축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점검하기 위해 

주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인 축소가 타당성을 지닐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7)

 5) ‘모어’의 경우 총 13가지, ‘거주 지역’의 경우 광역시 및 도 단위에서 총 15가지가 표집되었으나, 공분산분석을 실시하
기 위한 기본 조건인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Sapiro-Wilk 검정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가정을 충족한 집단은 ‘모
어’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6가지, ‘거주 지역’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7가지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분산 분석에
서는 이들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집단의 표본만을 사용하였다. 

 6)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한국 거주 기간’ 간 상관은 .619(p= .000)로 나타났다.
 7) ‘직장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이주민 근로자에게만 적용된 9개 측정 문항에 대한 주성분분석 결과, KMO=.918, 고윳값 1

이상인 주성분은 1개, 제1주성분의 설명 변량은 66.55%로 나타났다. ‘가정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결혼 이주민에게만 
적용된 10개 측정 문항에 대한 주성분분석 결과, KMO=.890, 고윳값 1이상인 주성분은 1개, 제1주성분의 설명 변량은 
71.11%로 나타났다. ‘학교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이주민 자녀에게만 적용된 9개 측정 문항에 대한 주성분분석 결과, 
KMO=.933, 고윳값 1이상인 주성분은 1개, 제1주성분의 설명 변량은 78.64%로 나타났다. 끝으로, ‘일반 의사소통의 어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부분 에타 제곱

한국 거주 기간 164.46 1 164.46 223.56* .000 .328

이주민 집단 83.36 2 41.68 56.65* .000 .199

오차 336.20 457 .74

<표 1> 공분산분석(ANCOVA) 결과[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주민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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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앞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종속

변인으로 삼고, ‘이주민 집단(이주민 근로자/결혼 이주민/이주민 자녀)’, ‘성별(남자/여자)’, 

‘모어(러시아어/인도네시아어/캄보디아어/우즈베크어/몽골어/일본어)’, ‘거주 지역(서울/대

전/대구/경남/전북)’을 각각 독립변인으로 삼으며8), ‘한국 거주 기간(단위: 연)’을 공변량

으로 삼는9)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주민 집단’에서만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2> 참고). 

한편, 이주민 근로자, 결혼 이주민, 이주민 자녀 각각이 핵심 의사소통 상황과 일반 의

사소통 상황 중 어느 상황에서 더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집단별로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주민 근로자는 ‘직장 의사소통의 어려움(M=3.48, SD=0.93)’

과 ‘일반 의사소통의 어려움(M=2.94, SD=0.90)’을, 결혼 이주민은 ‘가정 의사소통의 어

려움(M=2.66, SD=1.00)’과 ‘일반 의사소통의 어려움(M=2.63, SD=0.97)’을, 이주민 자

녀는 ‘학교 의사소통의 어려움(M=1.97, SD=1.00)’과 ‘일반 의사소통의 어려움(M=1.78, 

SD= 0.95)’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이주민 근로자는 일반 의사소통보다 직장 의사소통

을 더 어려워하고(t=7.01, df=148, p= .000), 결혼 이주민은 가정 의사소통과 일반 의사

소통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차이가 없었으며(t=0.51, df=122, p= .608), 이주민 자녀는 일

반 의사소통보다 학교 의사소통을 더 어려워하는 것(t=4.91, df=252, p= .000)으로 나타

났다.

(2) 이주민의 한국어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학습 기간

이주민들이 한국어 의사소통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여러 요인 중 한국어 학습 기간에 따라 어려움의 정도가 어떻게 변화

하는지 그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초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려움’은 모든 이주민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10개 문항에 대한 주성분분석 결과, KMO=.947, 고윳값 1이상인 주성분
은 1개, 제1주성분의 설명 변량은 81.04%로 나타났다.

 8)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 집단은 ‘모어’의 경우 6가지, ‘거주 지역’의 경우 5가지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분산분석에
서는 이들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집단의 표본만을 사용하였다(각주 1을 참고). 

 9)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한국 거주 기간’ 간 상관은 -.518(p=.000)로 나타났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부분 에타 제곱

한국 거주 기간 79.43 1 79.43 115.10* .000 .201

이주민 집단 88.48 2 44.24 64.10* .000 .219

오차 315.39 457 .69

<표 2> 공분산분석(ANCOVA) 결과[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주민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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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Y )’을 종속변인으로 삼고, ‘이주민 집단(X1)’10), ‘한국어 의사

소통 능력(X2)’, ‘한국어 학습 기간(X3)’, ‘한국 거주 기간(X4)’을 독립변인으로 삼았다. 분

석 전 상관계수 확인 결과, 다음과 같이 모든 변인 간 상관이 정적 혹은 부적으로 유의하

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의 투입 방식은 새로운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모형의 설명력

(R2) 차이가 더 이상 유의미하게 커지지 않는 시점까지 종속변수와의 상관이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투입하는 전진 선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10) 집단변수인 ‘이주민 집단’의 경우 더미변수 X1(1)과 X1(2)로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이주민 근로자는 X1(1)=0, X1(2)=0, 
결혼 이주민은 X1(1)=1, X1(2)=0, 이주민 자녀는 X1(1)=0, X1(2)=1로 가점수를 부여하였다.

X1(1) X1(2) X2 X3 X4

Y .187* -.515* -.707* -.504* -.518*

X1(1) -.582* -.191* -.197* -.034*

X1(2) .498* .463* .264*

X2 .614* .619*

X3 .702*

<표 3> 주요 변인 간 이변량 상관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R2

B SD β

1
(상수) 4.605 .102 44.944* .000

.52
X2 -.650 .030 -.718 -21.969* .000

2

(상수) 4.504 .100 44.966* .000

.55X2 -.552 .033 -.610 -16.804* .000

X2(2) -.480 .080 -.217 -5.984* .000

3

(상수) 4.426 .101 43.721* .000

.56
X2 -.469 .040 -.518 -11.717* .000

X1(2) -.500 .079 -.226 -6.298* .000

X4 -.030 .009 -.142 -3.573* .000

4

(상수) 4.518 .109 41.582* .000

.57

X2 -.463 .040 -.511 -11.593* .000

X1(2) -.628 .097 -.284 -6.464* .000

X4 -.029 .009 -.134 -3.389* .001

X1(1) -.211 .093 -.088 -2.262* .024

<표 4> 다중회귀분석 결과[Y~X1+X2+X3+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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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의 결과를 보면, 4단계에서 나타난 최종 모형에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이주

민 집단’, ‘한국 거주 기간’이 독립변인으로 포함된 반면에, ‘한국어 학습 기간’은 독립변

인으로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 중에서는 특히,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β=- .511)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한국어 학습 기간’의 설명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에는 앞선 모형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X2)’을 종속변인으로 삼고, ‘이주민 집단(X1)’, ‘한국어 학습 기간

(X3)’, ‘한국 거주 기간(X4)’을 독립변인으로 삼는 다중회귀분석을 새로이 실시하였다. 독

립변인의 투입 방식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전진 선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의 결과를 보면, 3단계에서 나타난 최종 모형에는 ‘한국 거주 기간(β=- .408)’, 

‘이주민 집단(결혼 이주민-이주민 근로자)(β=- .305)’, ‘한국어 학습 기간(β=- .188)’의 순

으로 큰 영향력을 지니며 이들 모두가 독립변인으로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어 학습 기간’은 앞서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직접 영향력을 지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

이 확인됨으로써, ‘한국어 학습 기간 →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

이라는 인과관계를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따라서 ‘한국어 학습 기간’이 간접적 경로를 

통해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확

인한 2단계의 인과모형 즉 ‘한국어 학습 기간 →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모형식11)과 ‘한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R 2

B SD β

1
(상수) 2.354 .069 33.917* .000

.38
X4 .147 .009 .619 16.781* .000

2

(상수) 2.091 .067 31.190* .000

.51X4 .125 .008 .525 15.328* .000

X1(2) .881 .084 .361 10.525* .000

3

(상수) 2.137 .067 31.801* .000

.52
X4 .097 .011 .408 8.884* .000

X1(2) .744 .090 .305 8.259* .000

X3 .059 .016 .188 3.768* .000

<표 5> 다중회귀분석 결과[X2~X1+X3+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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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의사소통 능력 →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의 모형식12)을 합성하고, 더미변수인 

X1(1)과 X1(2)에 각 집단별 가점수를 대입하여 산출한 최종 모형식은 <표 6>과 같다.

<표 6>의 결과에 따르면, 이주민 근로자가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보통이다’ 수

준에 이르려면,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채 학습만으로는 19.6년이, 학습이 없이 한국에 거

주하기만 해서는 7.1년이, 한국에 거주하고 동 기간 동안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5.2년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더 낮은 수준인 ‘별로 어렵지 않다’ 수

준에 이르려면, 학습만으로는 56.6년이, 거주만으로는 20.7년이, 학습과 거주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15.1년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결혼 이주민의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보통이다’ 수준에 이르려

면 학습만으로는 11.8년이, 거주만으로는 4.3년이, 학습과 거주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3.1년

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별로 어렵지 않다’ 수준에 이르려

면 학습만으로는 48.8년이, 거주만으로는 17.8년이, 학습과 거주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13.0년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이주민 자녀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학습이나 거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

은 상태로 가정하더라도 이미 ‘보통이다’ 수준보다 낮은 인식을 보일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더 낮은 수준인 ‘별로 어렵지 않다’ 수준에 이르려면, 

학습만으로는 20.6년이, 거주만으로는 7.5년이, 학습과 거주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5.5년

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11) X2=0.744X1(2)+0.059X3+0.097X4+2.137
12) Y=-0.211X1(1)-0.628X1(2)-0.463X2-0.029X4+4.518

이주민 집단 모형식
어려움 해소에 필요한 최소 학습 기간

목표 학습 거주 학습+거주

이주민 근로자 Y=-0.027X3-0.074X4+3.529
보통이다 19.6년 7.1년 5.2년

별로 어렵지 않다 56.6년 20.7년 15.1년

결혼 이주민 Y=-0.027X3-0.074X4+3.318
보통이다 11.8년 4.3년 3.1년

별로 어렵지 않다 48.8년 17.8년 13.0년

이주민 자녀 Y=-0.027X3-0.074X4+2.557
보통이다 0년 0년 0년

별로 어렵지 않다 20.6년 7.5년 5.5년

<표 6> ‘한국어 학습 기간’에 따른 ‘한국어 의사소통 어려움’ 예측 모형[R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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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주민의 한국어 의사소통 교육 수요

배우고 싶은 의사소통 교육 분야를 고르도록 요청한 문항(복수 응답 허용)에 대한 응답 

결과는 이주민 근로자, 결혼 이주민, 이주민 자녀 세 집단별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이

주민 근로자의 경우 핵심 의사소통 상황의 듣기/말하기와 일반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듣기/

말하기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상황 구별 없이 기능별로 볼 때 듣기/말하기의 

수요가 65.6%, 읽기의 수요가 15.6%, 쓰기의 수요가 18.8%로 듣기/말하기 교육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결혼 이주민의 경우도 이주민 근로자와 마찬가

지로 핵심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듣기/말하기와 일반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듣기/말하기에 대

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상황 구별 없이 기능별로 볼 때 듣기/말하기의 수요가 

58.9%, 읽기의 수요가 13.3%, 쓰기의 수요가 27.9%로 듣기/말하기 교육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이주민 자녀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 교육 유형별 

수요 응답 분포가 대체로 큰 차이 없이 고르게 나타난 가운데, 핵심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쓰기, 일반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듣기/말하기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상황 구별 없이 기능별로 볼 때 듣기/말하기의 수요가 39.3%, 읽기의 수요가 

26.7%, 쓰기의 수요가 33.9%로 듣기/말하기 교육에 대한 수요가 근소한 차이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세 집단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듣기/말하기 교육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영향 요

인을 탐색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듣기/말하기 

교육 수요와 정적,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지닌 ‘이주민 집단(X1)’, ‘한국어 의사소통 능

력(X2)’, ‘한국어교육 기간(X3)’, ‘한국 거주 기간(X4)’,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X5)’을 

투입하였다. 변인 투입 방식은 전진 선택을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이주민 근로자 결혼 이주민 이주민 자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핵심 의사소통 상황

듣기/말하기 75 34.4 66 23.0 51 18.4

읽기 21 9.6 8 2.8 48 17.3

쓰기 20 9.2 26 9.1 61 22.0

일반 의사소통 상황

듣기/말하기 68 31.2 103 35.9 58 20.9

읽기 13 6.0 30 10.5 26 9.4

쓰기 21 9.6 54 18.8 33 11.9

계 218 100.0 287 100.0 277 100.0

<표 7> 한국어 의사소통 교육 유형별 수요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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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의 결과를 보면, 듣기/말하기 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그 영향력

(Exp(B)순으로 세 가지 ‘이주민 집단(결혼 이주민)’,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 ‘한국 

거주 기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결혼 이주민들은 동등한 조건을 

지닌 다른 이주민 집단 구성원에 비해 듣기/말하기 교육 수요가 높다. 또한 한국어 의사

소통에서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이들일수록 듣기/말하기 교욱 수요가 높으며, 한국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또한 듣기/말하기 교육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다문화교육 실태 조사 및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개발 결과

1) 현행 다문화교육의 실태 분석

(1) 교육과정, 교과서, 프로그램 분석

다문화 시대의 문화교육 커리큘럼은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세계시민’적 주체 형성을 위

해 바람직한 문화교육의 방향과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개발된 문화교육 커리큘럼을 검토하고자 하나 현행 교육과정에서 문화교육에 특화된 교육

모형
비표준화 계수

Wald df p Exp(B) Nagelkerk R 2

B SD

1
X4 -.141 .023 37.139* 1 .000 .868

.125
상수항 .203 .151 1.805 1 .179 1.225

2

X4 -.146 .025 34.824* 1 .000 .864

.174

X1 18.334* 2 .000

X1(1) .924 .269 11.797* 1 .001 2.520

X1(2) -.036 .261 .019 1 .889 .964

상수항 -.058 .210 .077 1 .782 .943

3

X4 -.112 .026 17.843* 1 .000 .894

.196

X5 .388 .125 9.655* 1 .002 1.474

X1 15.222* 2 .000

X1(1) 1.027 .275 13.928* 1 .000 2.792

X1(2) .348 .292 1.421 1 .233 1.416

상수항 -1.439 .492 8.549* 1 .003 .237

<표 8>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듣기 · 말하기 교육 수요 예측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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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없으며 각 교과에서 부분적으로 관련 내용을 연관시켜 다루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어교육 및 한국어교육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을 살

펴보았다. 구체적으로 2015 KSL 한국어 교육과정,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2012.12. 

고시) 및 교과서,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편견과 차별에 

대한 대응, 타문화 구성원과의 갈등 관리 및 해결 차원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현재 학습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다문화교육을 주로 문제 해결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학습 내용을 갖추지 못한 채 타문화 구성원과의 관

계에 필요한 태도를 주로 강조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규 교육과정 밖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의 경우, 일회성 프로

그램이 다수이고, 문화에 대한 단편적 이해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며 구성원 간 상호

작용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드러났다. 또한 자문화 · 타문화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아 해당 영역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하다. 전반적으로 다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는 점 역시 문제적이다.

(2) 국내 현지 조사

① 학습자 설문조사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문화교육의 실태를 다각도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학습자

들의 요구를 수집하며,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13)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문화교

육’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맥락 속에서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도권 지

역 중 · 고등학생 963명을 대상으로 타문화 배경 구성원에 대한 인식 수준, 다문화 수용

성, 문화교육의 실태 및 만족도와 요구 사항과 관련된 26개의 문항을 제시했으며 대상 학

교 선정 시 학교 급 외에 문화교육 경험 유무를 고려하여 일반 학교와 글로벌 선도 학교

(교육부 선정)/다문화 중점 학교(경기도교육청 선정)를 비교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 가운데 약 60% 이상이 ‘외국 이주민’과 관련된 문화교육을 분기

당 1회 내지는 1년에 1회 정도만 경험하고 있음이 드러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문화교육 

13) 본 조사에서 종속 변인으로 설정한 다문화 수용성은 2012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에서 개발된 ‘청소년 다문화수용성진단도구(KMCI-A)’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3개 차원, 8개의 하위 영
역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국 17개 특 · 광역시도별 중학교와 고등학교 남녀 학생 총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대단위 조사에서 그 신뢰도와 타당성을 인정받은 도구이다(민무숙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34개의 문항 중, 사전 검
토 및 예비 조사 등을 통해 조사 대상인 청소년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던 두 개의 문항을 삭제하고 남
은 총 32개의 문항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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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계획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기억에 남는 문화교육의 방법으로는 체험 활동을 꼽

고 있어 학습자들의 실질적인 문화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적합한 방법으로 체험 활동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왕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교육 효능감이 비교적 높게 나타

났으며 향후 문화교육에 대한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 매우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

었다. 한편 학교 급과 문화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 학

교 급이 올라갈수록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거부감 및 고정관념 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주류 집단으로서의 국민 정체성과 관련된 변인들은 오히려 강화되

고 있었다. 그리고 중등 교육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은 학습자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어느 정도 유의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그 차이가 발현되

기 위해서는 문화교육이 단지 일회적인 활동이나 프로그램의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에게 효과를 나타내기에 충분한 빈도를 충족하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또는 

프로그램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전문가 요구 조사

학습자 설문조사와 더불어 국내 조사의 일환으로 전문가 9인(국어교육 및 한국어교육 

전공자, 교사, 다문화교육 관련 종사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집하였다. (다수자 대상)문화

교육 커리큘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강하게 동의하였으며 현재 다문화교육이 지닌 

문제점으로는 다문화 중점 학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교육 주제(소재)가 음식, 의복, 축제 등의 

내용으로 한정적이라는 점,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일회성에 그친다는 점을 꼽았고 현재의 

교육이 추상적이고 당위적이라는 지적과 소수자 배려의 차원에 머무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연구진이 개발한 커리큘럼의 핵심 개념에 대한 적절성 평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

시되어 최종안 결정에 반영하였다. 다수자 대상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는 

정규 교육과정 내 별도의 교육과정 형태로 제시하는 방안에 대다수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

으며 교과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한 운영에 대체로 동의했다. 종합 의견으로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 내용 개발, 다문화교육 실행 주체와 운영 과정의 명확화, 다양한 

교육 구성원(학교 관리자, 학부모, 지역사회 등)의 문화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의 의

견이 제시되었다. 이상의 다면적인 요구를 분석하여 문화교육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을 개

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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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현지 조사(호주)

본 연구팀은 현재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호주를 방문

하여 현지의 문화교육 실태를 확인하였다. 그에 앞서 호주의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동시에 문화 다양성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양태를 확

인할 수 있었다. 호주는 2008년 ‘젊은 호주인을 위한 교육목표에 관한 멜번 선언’으로 

평등과 수월성을 장려하는 교육 목표를 세우고 국가 수준에서 세계 수준에 부합하는 교

육과정을 개발할 것을 결정하였다(이경언 외, 2011, p.70).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2014 

호주 국가 교육과정은 7가지 일반 역량(General capabilities)14)을 중심으로 구성되었

으며, 이들은 각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학년별 내용에 반영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7개의 일반 역량 가운데 문화 다양성 교육과 관련되는 항목인 ‘상호문화적 이해’는 ‘문화 

인식 및 존중 함양’,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공감’, ‘상호 경험의 반영과 책임감 갖기’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는 각 교과 내용과 긴밀한 관련 아래 강조되고 

있었다.

한편 현지 조사는 호주의 다문화교육 정책과 프로그램 확인 및 교육 담당자와의 면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방문 기관은 MOSAIC Multicultural Centre, NSW 주의 

CHATSWOOD PUBLIC SCHOOL, NSW 대학교였다. MOSAIC Multicultural Centre

에서 운영하는 이주민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영어 및 각국 언어 프로그램, 국가별 교민 모

임, 각국의 전통 무용, 미술 수업, 합창 그룹, 요리 시연 등이 있었는데 주제(소재)는 비록 

한정적이었지만 다양한 문화의 구성원이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려움 및 유의점, 프로그램의 계

획에서부터 실행과 요구 반영까지 일련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어 프로그램 개발에 참조할 

수 있었다. NSW 주의 공립학교인 CHATSWOOD PUBLIC SCHOOL은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하고 있어 본 연구의 대상인 중등학교 학생들의 발달단계상 연계성을 고려하며 방

문을 수행하였다. 해당 학교는 전교생의 80%가 영어를 모어로 쓰지 않는 학생들로 다양

한 국적의 학생이 재학 중이었으며, 각 학생들의 모국 문화를 존중하는 가운데 다양성의 

14) - Literacy 문식력
14) - Numeracy 수리력
14)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capability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능력 
14) -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비판적· 창의적 사고 
14) - Personal and social capability 개인적· 사회적 능력 
14) - Ethical understanding 윤리적 이해 
14) - Intercultural understanding 상호문화적 이해 (ACARA(2014). The Australian Curriculum. http://www.australiancurricu-

lum.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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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추구하고 있어 문화 다양성 교육의 귀감으로 삼을 수 있었다. 또한 학교 관리자(교

감) 및 교사 2인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다문화교육의 전반적인 실행과 관련된 내용과 더불

어 호주의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NSW 대학교를 방문하

여 한국학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호주에서 다문화교육의 일환으로서의 한국어교육 실태를 

파악하였고, 한국에서 이민 온 대학생 2명과 인터뷰하여 호주의 중등교육을 경험한 당사

자로서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호주에서 이

민자의 정체성을 지니고 삶을 구성해 나가는 측면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2)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 개발

이론적 검토와 다방면에서 이루어진 실태 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다문화 시대 문화 다양

성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의 바탕이 되는 핵심 개념으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민감성’, 

‘타문화 구성원의 문화에 대한 이해(지식과 해석)’, ‘타문화 구성원에 대한 개방적 태도’,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식과 대응’, ‘자문화 · 타문화에 대한 비판적 태도’, ‘타문화 구성원

과의 공감적 상호작용’, ‘타문화 구성원과의 갈등 관리 및 해결’, ‘타문화 구성원과의 협력

적 상호작용’의 8가지 개념을 설정하였다. 이들 개념은 지식(A) · 태도(B) · 기능(C)이라는 

전통적인 접근법을 바탕에 두되 문화 다양성 교육에서 요구되는 상호작용의 측면을 강조

하고자 주체와 타자, 그리고 그들 간의 상호관계 형성에 중점을 두고 분류하여 다음과 같

은 틀로 제시할 수 있다.

‘다문화 소통 능력’을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하는 능력으로 보았을 때 중요한 것은 ‘주

체’와 ‘타자’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상호작용’이다. 따라서 ‘타자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 ‘주체

와 타자의 관계 형성’이라는 구도를 상정하고 전자의 범주에서 핵심이 되는 ‘문화 다양성’

을 획득하기 위해 ‘지식’ 측면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민감성’과 ‘타문화 구성원의 문

화에 대한 이해(지식과 해석)’가, ‘태도’ 측면에서 ‘타문화 구성원에 대한 개방적 태도’,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식과 대응’, ‘자문화 · 타문화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요구된다고 설

정하였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민감성’은 Keast(2006)가 제시한 문화적 역량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이 연구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타문화 구성원의 문화에 대한 이해(지

식과 해석)’는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의식주 등 물질성을 가진 것,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성격)과 해석(언어, 상징 등 물질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성격)을 

가리킨다. 이는 Byram(1997)이 상호 문화적 능력의 구성 요소로 언급한 ‘지식: 다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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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권 사람들의 산물과 지식을 아는 것’과 ‘해석 기술: 다른 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을 참고로 설정한 개념이다. 

‘문화 다양성’의 획득을 위해 타자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태도’와 관련된 세 가지 개념

은 ‘청소년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연구’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성 차원의 

하위 영역으로 선정한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그리고 관계성 차원

의 하위 영역 중 하나인 거부 · 회피 정서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타문화 구성원에 대한 

개방적 태도’는 인종, 종교, 문화가 서로 다른 구성원과의 공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

는 태도이다.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집단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갖게 되

는 부정적 감정에 대하여 자신의 행위가 편견과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인식과 더불어 편견

과 차별의 상황을 마주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자문화 ·

타문화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특정 문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인이 아닌 나름의 기준으

로 가치 판단을 시도하는 태도와 관련된다.

다음으로 ‘주체와 타자의 관계 형성’ 범주에서는 ‘문화 간 상호 작용’이 중요하다고 보

고, Keast(2006)가 문화적 역량의 구성 요소로 강조한 상호작용적 대화, 팀워크, 협력적 

학습, 공감적 의사소통, 평화로운 갈등 해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 가지 개념을 설정하였

범주

다문화 소통 능력

타자에 대한 지식과 태도 주체와 타자의 관계 형성

타자 관계

문화 다양성 문화 간 상호 작용

구성
요소

A1 B1 C1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민감성
(Keast, 2006)

타문화 구성원에 대한 포용과 배려
타문화 구성원과의 공감적 
상호작용(Keast, 2006)

A2 B2 C2

타문화 구성원의 문화에 대한 이해(지식
과 해석)(Byram, 1997)

편견과 차별에 대한 대응
타문화 구성원과의 갈등 관리 및 해결
(Keast, 2006)

B3 C3

자문화 · 타문화에 대한 비판적 태도
타문화 구성원과의 협력적 
상호작용(Keast, 2006)

                    ↓

다문화 수용성을 갖춘 주체

· 문화 개방성(A+B)
· 상호 교류 행동 의지(B+C)
·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A+B+C)

<그림 1> 다문화 시대 문화 다양성 교육 핵심 개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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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문화 구성원과의 공감적 상호작용’은 타문화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정의

적인 반응이 중심이 되는 상호작용이다. ‘타문화 구성원과의 갈등 관리 및 해결’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과 관련된다. ‘타문화 구성원과

의 협력적 상호작용’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수행하

는 일련의 활동 가운데 필요한 협동 능력이다. 이들 ‘기능’ 측면의 핵심 개념을 익혀서 실

천하는 것은 주체와 타자의 관계 형성의 토대를 이룰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8가지 핵

심 개념을 통해‘문화 개방성(A+B)’, ‘상호 교류 행동 의지(B+C)’,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

체성(A+ B+C)’을 갖춘 주체를 형성하는 것을 문화교육의 목표로 삼는다. 

핵심 개념 체계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분석했을 때 ‘문화적 다양

성에 대한 민감성’, ‘타문화 구성원의 문화에 대한 이해(지식과 해석)’, ‘타문화 구성원에 

대한 개방적 태도’,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식과 대응’, ‘타문화 구성원과의 공감적 상호작

용’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상당수 마련되어 있었지만 ‘자문화·타문화에 대한 비판적 태

도’, ‘타문화 구성원과의 갈등 관리 및 해결’, ‘타문화 구성원과의 협력적 상호작용’과 관

련된 프로그램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프로그램에서는 자문화에 대한 비판적 태

도를 다루는 경우가 드물었고, 타문화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소개와 수용에 그치고 있어 

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타문화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적극적으

로 구현한 프로그램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의 

세 가지 개념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요는 별첨으로 첨부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 시대 한국 사회의 통합을 위하여 이주민 집단과 기존 자국민 집단에 

각기 다른 교육적 접근이 필요함을 전제하였다. 즉 이주민 집단에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

는 데 가장 기초적인 능력인 한국어 능력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기존 

자국민 집단에는 이주민 집단을 수용할 수 있는 관용과 이해의 태도를 함양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다문화 시대의 한국 사회의 통합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이 두 측면을 각각 ‘소

주제 1’과 ‘소주제 2’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먼저 ‘소주제 1’에서는 다문화 시대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주민 근로자, 결혼 이주민, 이주민 자녀 총 641명을 전국적으로 표집하고, 그중 결측이 

없었던 461명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이주민의 한국어 의사소통 문제를 탐구하였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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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민 집단(이주민 근로자/결혼 이주민/이주민 자녀)’, ‘성별(남자/여자)’, ‘모어

(러시아어/인도네시아어/캄보디아어/우즈베크어/몽골어/일본어)’, ‘거주 지역(서울/인천/대전/

대구/울산/경남/전북)’ 등 4가지 집단 변인에 따라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한국어 의

사소통의 어려움’에 차이가 있는지 검정한 결과 이주민 집단에 의한 차이만이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동일할 때 이주민 자녀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

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낮은 한국어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주민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이주민 근로자는 일반 의사소통 상황보다 직장 의사소통 상

황에서, 이주민 자녀는 일반 의사소통 상황보다 학교 의사소통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결혼 이주민은 일반 의사소통 상황과 가정 의사소통 상황에서 느끼는 어

려움에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성년인 이주민 자녀에 비해 

성년인 이주민 근로자나 결혼 이주민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발달이 더디고 실제 의사소

통 상황에서 느끼게 될 곤란함과 어려움의 정도가 더 크므로 이주민 근로자 및 결혼 이주

민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이 더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이주민 근로자와 이주민 

자녀의 경우 그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과 학교에서의 의사소통 지원이 더 시급함을 

시사한다.

둘째,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느끼는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 기간을 산출한 결과, 어려움이 ‘보통이다’ 수준에 이르기 위해 이주민 근로

자는 5.2년, 결혼 이주민은 3.1년의 학습이 필요한 반면, 이주민 자녀는 별도의 학습이 

없어도 해당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어려움이 ‘별로 어렵지 않다’ 수준에 이

르기 위해서는 이주민 근로자는 15.1년, 결혼 이주민은 13.0년, 이주민 자녀는 5.5년의 

학습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통상 이주민 근로자의 경우 일정 기간 한국에 거주한 

뒤 모국으로 돌아가는 반면, 결혼 이주민과 이주민 자녀는 계속해서 한국에 정착하여 거

주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주민 근로자에게는 ‘보통이다’ 수준을 목표로 한 최소 

5년 이상의 학습 지원이, 결혼 이주민과 이주민 자녀에게는 ‘별로 어렵지 않다’ 수준을 

목표로 한 각각 최소 13년과 5년 이상의 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었다.

셋째, 한국어 의사소통 교육의 유형을 기능별로 듣기/말하기 교육, 읽기 교육, 쓰기 교

육으로 구별했을 때, 이주민 세 집단 모두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것은 듣기/말하기 교육

이었다. 구체적으로 이주민 근로자의 65.6%, 결혼 이주민의 58.9%, 이주민 자녀의 39.3%

가 듣기/말하기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듣기/말하기 교육 수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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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른 조건들이 동등하다고 가정할 때 결혼 이주민이 다른 집단에 비해 듣기/말하기 교육

을 필요로 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크게 느낄수록 듣기/말하기 교육이 필요

하며, 한국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듣기/말하기 교육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소주제 1’에서는 다문화 시대 한국 사회의 일부를 이루는 이주

민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의사소통 교육 지원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민 근로자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보통이다’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 강도로는 최소 5년 이상의 학습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주민 근로자들이 한국 내에 거주하는 기간이 5년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주민 근로자들의 한국어 학습은 한국에의 입국 전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학습의 강도 또한 현재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어 학습의 내용은 기능면에서는 듣기/말하기 교육에, 의사소통 상황 면에서는 직장 

상황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이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결혼 이주민의 경우 지속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갈 이들임을 감안하여 

한국어 의사소통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별로 어렵지 않다’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현재와 같은 학습 강도로는 최소 13년 이상의 학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낮추기 위해서는 학습 강도가 더욱 높아질 필요가 

있다. 교육 내용은 특히 입국 초기 단계에서는 기능 면에서 듣기/말하기 교육에 초점을 

두되, 거주와 학습 기간이 길어질수록 읽기와 쓰기 교육으로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의사

소통 상황 면에서는 가정 의사소통 상황과 일반 의사소통 상황을 두루 포괄하는 것이 효

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주민 자녀의 경우, 처음부터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들과 중도 입국한 이들

을 구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이주민 자녀의 경우 대부분 한국

어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므로 이들의 경우 의사소통에서의 지원보다는 사회

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다른 면에서의 지원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반면 중도 입국한 이주민 자녀들은 한국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한국어 의사소통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한국어 의사소통에서 느끼는 어려움

을 ‘별로 어렵지 않다’ 수준으로 낮추려면 현재와 같은 교육 여건에서는 최소 5년 이상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미 중도 입국 자녀들이 하루 중 많

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현재의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학습 강도를 높여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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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해소 기간을 단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도 입국 이주민 

자녀들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까지 걸리는 5년이라

는 기간 동안 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수업 제공, 통번역 도우미 

배치 등과 같은 의사소통 측면에서의 지원을 제공하는 쪽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이들을 위한 한국어 의사소통 교육을 별도로 계획한다면 그 교육 

내용은 기능 면에서는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교육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의

사소통 상황 면에서는 일반 의사소통 상황보다는 학교 의사소통 상황에 초점을 맞춰 교육

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소주제 2’에서는 일차적으로 정주민의 변화를 도모하면서, 나아가 다문화 사

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문화교육 커리큘럼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

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 및 연구 보고서 검토를 통해 한국에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논의

가 단일민족 사회 중심의 동화주의에서 다민족 사회 중심의 다문화주의로 이행하고 있음

을 확인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의 문화교육 관련 내용과 실시중인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문화 다양성 교육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확인했다. 문화교

육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내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

한 인식의 정도와 다문화 수용성 정도, 문화교육의 실태 및 요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했으며, 해외 사례로 호주를 방문하여 문화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살펴보았다. 덧붙여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수자 대상 문화교육 커리큘럼의 필요성, 현재 다문화교육이 지

닌 문제점, 연구자가 상정한 문화교육의 목표에 대한 적절성 등에 대해 의견을 수집하여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 개발에 참고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체계성과 완결성을 갖춘 

다문화 시대 문화교육의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실천 중심의 문화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

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차원의 접근은 그동안 일회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다문화 시대 문화

교육의 체계와 지향을 정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한 커리큘럼과 프

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경우 학습자들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 구성원을 깊

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갈등을 해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한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적인 조사 및 분석은 향후 다문화 시대 문화교육 관련 정책을 수

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과 평등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결합과 포용을 

실천하며, 세계시민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대에 문화 다

양성 교육이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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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히잡 착용’에 대한 찬반 대립토론 대상 학년 고1

텍스트
한겨레 21, 히잡 논란 뒤에 감춰진 진실 
(2010.09.01)

교사의 역할 사회자 / 조력자

차시 1-2차시 (2-3시간) 실행 방법 소집단 협력 학습

활동 방법 토의 · 토론 관련 교과 윤리

학습 목표 자문화 · 타문화에 대한 비판적 태도

과정 단계 형태 학습의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학생 교사

도입

흥미 
유발

전체
학습

배경 지식 활성화/동
기 유발

이미지와 관련 있는 지식, 사건, 경험 
등 공유하기

‘히잡’을 쓴 여성의 이미지 
자료 제시

활동
준비

전체
학습

문제 상황 인식
학교 등 공공 장소에서의 ‘히잡 착용’
이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

학습 목표 및 
학습 내용의 제시

전개
모의 
법정
활동

전체
학습

텍스트 읽고
쟁점 이해하기

“히잡 논란 뒤에 감춰진 진실” 읽기
텍스트에 드러난 찬성/반대 사이의 쟁점
을 요약적으로 정리

역할 분담하기

찬성측 반대측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안내

찬성 입장 정리/추
가 자료 조사 계획 
수립

반대 입장 정리/추
가 자료 조사 계획 
수립

‘히잡 착용’ 
찬반 대립 토론

찬성 입론 반대 입론

‘찬반 대립 토론’의 일반 절차에 따라 토
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

1차반론 1차반론

협의 협의

2차반론 2차반론

최종 변론 최종 변론

정리 마무리
전체 
학습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과 비판적 
태도의 필요성

문화에 대한 비판적 태도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관점 정립 

문화 상대주의의 개념과 한계 설명 비판
적 태도의 필요성 제기

과제 ‘히잡 착용’과 유사한 맥락에서 논의하여 볼 수 있는 ‘한국’의 문화 조사해 오기

별첨 1. ‘자문화 · 타문화에 대한 비판적 태도’ 관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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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갈등을 파악하며 소설 읽기 대상 학년 고2-3

텍스트 손홍규, <이슬람 정육점>(2010) 교사의 역할 조력자

차시 1-2차시 (2-3시간) 실행 방법 반응중심학습

활동 방법 개별 활동 및 발표 관련 교과 국어

학습 목표 타문화 구성원과의 갈등 관리 및 해결

과정 단계 형태 학습의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학생 교사

도입
반응 
형성

전체
학습

배경 지식 
활성화/동기 유발

타문화 구성원과 만나거나 생활한 경험 
이야기하기

타문화 구성원과 만나거나 생활한 경험 
질문

소설 읽기
<이슬람 정육점>의 인물과 줄거리 파악 
및 이해되지 않는 부분 확인

<이슬람 정육점>의 전반적인 내용 확인
(*장편소설이므로 사전에 읽어오도록 
준비)

전개
반응 

명료화
전체
학습

갈등 찾기 
소설에서 인물이 갈등을 겪는 부분을 
찾고 갈등의 이유 말하기

학생이 갈등 상황이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질문

반응의 표현

소설 속 갈등에 대한 생각/의견을 표현
하기

갈등에 대한 생각/의견을 쓰거나 말할 
때 문화의 차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
성하도록 지도

소설 속 갈등과 관련된 자기 경험 말
하기

갈등 경험이 충분히 공유되도록 허용적 
분위기 조성

정리
반응 
심화

전체 
학습

반응 정리 및 내면화
소설 속 갈등의 해소 과정을 찾고 실제
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고찰해 
보기

실생활에서 타문화 구성원과의 갈등 
상황을 가정해보고 해결을 위해 필요
한 태도 및 실천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지도 

별첨 2. ‘타문화 구성원과의 갈등 관리 및 해결’ 관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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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바람직한 두발 문화 만들기 대상 학년 중3

텍스트 - 교사의 역할 진행자/ 조력자

차시 2-3차시 (3-4시간) 실행 방법 교육연극

활동 방법 토론 형태의 역할극 관련 교과 국어, 사회

학습 목표 타문화 구성원과의 협력적 상호작용

과정 단계 형태 학습의 흐름
교수 · 학습 활동

학생 교사

warm 
up

동기
유발

전체
학습

-학습문제 확인
-역할극 형식 파악

-주제 인식: 다양한 문화의 구성
원으로 이루어진 학교에서 바람
직한 두발 문화를 형성하기 위
한 방법에 대해 토론하는 역할
극하기

-역할극 형식 이해

-역할극 주제 제시
-교육방법으로서 역할극 형식 설

명하기
-준비활동 진행

준비
내용 
구성

전체
학습

-쟁점 확인
-역할 배분

-바람직한 두발 문화 형성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쟁점사항 확인

-두발 문화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
게 말하기

-다양한 문화의 구성원으로 역할 
범주 설정 후 역할 맡기

-자신이 맡은 역할의 입장에서 두
발 문화에 대한 주장과 근거 정
리하기

-역할극에서 주로 다룰 쟁점 정리
-문화적 차이를 중심으로 역할 범

주 설정 안내
-두발 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

해오도록 지도

발표
실제 
공연

전체
학습

-역할극 실행 -역할극 수행
-역할극 수행 시 학생의 자율성 

보장

follow 
up

피드백
전체
학습

-피드백
-역할극 수행 시 경험한 상호작용

에 대한 의견 교환
-감상문 및 평가지 작성

-학생 간 상호작용 관찰 및 피드백

별첨 3. ‘타문화 구성원과의 협력적 상호작용’ 관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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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을 위한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의 
방향성 모색

원진숙*15)

우리 사회는 전 인구의 3%가 넘는 약 2백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최근 국제

결혼 건수가 다소 줄고 있다고는 하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이미 지난 2015년까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무려 116개국 12만 6,765명

에 이른다. 또한 우리 공교육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이들 이주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

들의 자녀 수도 전체 학생 수의 1.35%인 8만 2,536명(2015년 기준 교육부 자료)에 달

하고 있다. 특히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 가운데 6세 미만 미취학 아동 수가 약 12만 명이

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본 연구는 이

주 노동, 결혼 이민 등으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인종과 민족이 한국 사회에 편입되면서 

서로 이질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구성원의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

회통합 차원의 한국어 의사소통과 문화교육에 대한 거시적인 틀거리 마련을 위한 기초 연

구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미 우리 정부는 최근 10년간 법무부, 행자부, 교육부, 여가부 등 

여러 중앙 관계 부처들이 사회통합 차원에서 이른바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들을 매우 발 빠르게 추진해 왔고, 또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은 지역 거점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나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여러 형태로 일정 정도 가시적인 성과들을 산출해 냈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은 이주민들을 한국 사회로 동화시키는 데만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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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두고 자국민의 다문화 수용도를 높이는 데 소홀했기에 다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 인식의 확산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음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또한 긴 호흡으로 차분하고 꼼꼼하게 수행된 기초 연구에 기반을 두어 정책을 수립하기보

다는 다소 ‘위에서 아래로’ 이주민 중심의 대증적인 처방 차원에서 급하게 일련의 다문화 

정책들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다음 두 가지의 소주제를 중심축으로 삼고 있

다. 그 하나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주자들이 겪고 있는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파악

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소주제 1’과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예방교육 차원

에서 문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 문화교육의 실천 방안으로 ‘문화교육 커리큘럼’

을 개발하고자 하는 ‘소주제 2’이다. 본 연구 과제는 소수자와 다수자 모두를 함께 고려하

는 양방향 차원의 사회통합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연구 차원에서 소수자 집단에 대해서는 

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언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기존 자국민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용과 이해를 길러줄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 면에서나 현실적 효용성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연구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본 토론자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이 연구 성과가 보다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1. 설문 대상자 변인 관련 문제

‘소주제 1’은 설문조사라는 양적 연구 방법론에 기반하여 국적 미취득자로 취업 및 근

로를 목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 근로자, 결혼 이주자, 이주민 자녀의 세 집단

에 초점을 맞춰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의 한국어 의사소통능력과 어려움 실태, 어려움 해

소를 위해 필요한 학습 시간, 이들이 필요로 하는 한국어교육의 유형, 이를 근거로 이주민

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무작위 추출에 의해 총 641명의 이주민-이주민 근로자 185명, 결혼 이

주민 191명, 이주민 자녀 265명-을 대상으로 이주민 집단, 모어(母語), 성별, 거주 지역에

서 서로 다른 집단 간에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및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의 정도의 차

이가 있는가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집단 간 차이는 이주민 집단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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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내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종속 변인으로 삼고, 이주민 집단, 성

별, 모어, 거주지를 각각 독립 변인으로 삼고, 한국 거주 기간을 공변량으로 삼는 공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이주민 집단’에서만 유의함을 밝혀내고 있다. 그런

데 여기서 독립 변인 가운데 모어 변인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크

어, 몽골어, 일본어의 6가지 언어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제한점이 지적될 수 

있다고 본다. 본문의 각주 8번에 따르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 집단은 이 6개 언어밖에 

없기에 공분산 분석에서는 이들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집단의 표본만을 사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절대 다수의 배경 언어가 중국어

와 베트남어(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아내의 국적: 중국 4만 6,689명, 베트남 3만 

9,442명)인 데 비해서, 이 연구에서 표집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어 변인인 6가지 언어는 

우리 사회에서 극히 미미한 소수언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어는 외국인들이 가장 배우기 어려운 문지방이 높은 언어

에 속한다. 하지만 이 한국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의 실태는 학습자의 배경 언어가 

무엇인지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고려하여 우리 사회의 다문화 

배경 이주민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 실태를 조사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표집 대상의 배경 언어일 텐데 이주민 인구 분포의 절대 다수를 이루는 중국어나 

베트남어를 배제한 상태에서 추진된 이 연구 결과를 어떤 형태로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주민 자녀의 통계 자료의 경우도 설문 대상자가 중도 입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에 대해 궁금하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의 경우엔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어교육 지

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매우 드물고 이들이 공교육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변경 지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는 점, 어머니의 제한된 한국어 수준으로 인한 

언어적 자극의 부족, 문화 자본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학습 부진 현상

이 두드러진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기에 학업 능력을 강화해 주는 접근이 현실적으로 필

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 인력 자원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다

문화 탈북학생 대상 멘토링 장학 사업이나 언어, 과학 영재교육 차원의 글로벌 브릿지 사

업 등이 그 대안책으로 마련된 것임도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어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중도 입국 학생 대상 한국어교육은 최소 5년 이상

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국어가 별로 어렵지 않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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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이중언어 수업의 제공, 통번역 

도우미 배치 등과 같은 의사소통 측면에서의 지원을 제공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듣기/말

하기, 읽기, 쓰기 교육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일반 의사소통 상황보다 학교 의

사소통 상황에 초점을 맞춰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한국어 학습 기간에 따른 ‘한국어 의사소통 어려움’에 대한 

예측 모형 기반 데이터의 활용 문제

이 연구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국어 학습 기간 →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모

형식과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의 모형식을 합성하고 더미 변

수에 각 집단별 가점수를 대입하여 산출한 최종 모형식으로 한국어 학습 기간에 따른 ‘한

국어 의사소통 어려움’에 대한 예측 모형을 도출하여 우리 사회의 소수자 집단이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보통인 수준과 별로 어렵지 않은 수준에 이르려면 얼마만큼의 시간

이 소요되는지를 산출해서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 이주민의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보통이다’ 수준에 이르려면 

학습과 거주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3.1년이 소요되고, 이주민 근로자의 경우 5.2년이 

소요됨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한국어 의사소통 교육 지원 방

향으로 이주 근로자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보통인 수준에 이르는 데 필요한 

기간이 최소 5년이므로 이들의 한국어 학습이 한국에의 입국 전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학

습 강도 또한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

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갈 결혼 이주민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에서 느끼는 어려움

을 ‘별로 어렵지 않다’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최소 13년 이상의 학습이 필

요하기에 이들을 위한 학습 강도를 더욱 높이고 초기 단계에서는 듣기/말하기 교육에 초

점을 두되, 점차 읽기와 쓰기 교육으로 확대하면서 가정 의사소통과 일반 의사소통 상황

을 두루 포괄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제안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연구 결과를 사회통합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한국어교육 정책과 

연동시켜서 그 적정 교육 기간과 강도는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까에 대한 논의를 

보강할 수만 있다면 연구 결과의 효용성 면에서 그 활용 가치가 매우 클 것이라 판단된

다. 예컨대 현 제도권하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사회통합 정책은 아

마도 법무부에서 외국국적 동포,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난민, 전문 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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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일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 사회 이

해)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사회통합 교육으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 자격과 국적 부여 등 이민 정책과 연계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의 한국어 과정은 0단계에서 4단계를 수준별로 최대 415시간 교육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415시간은 이 프로그램 체제 안에서 꼬박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며, 이 시간 

수를 모두 이수할 경우 대개의 수강자들은 무리 없이 중급 수준, 즉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보통이다’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기왕에 사회통합 차원의 한국어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이 연구 결과가 보다 강력한 

현실적 파급력을 갖기 위해서는 통계 예측 모형에 기반한 연구 결과에 그치지 말고 이러

한 연구 성과를 예컨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이주민 대상 학습

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어려움 정도를 상호 조회하여 비교하는 양적 연구를 후속적

으로 보완하여 보다 적정한 한국어교육 정책 방안과 접목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여러 정

책 수립 및 실현 관여 주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3. 제도적 차원의 문화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실행 문제

‘소주제 2’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동화 목적의 문화교육이 아닌 문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 문화교육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역량 중심 교육과

정 구성의 연장선상에서 문화적 역량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을 설정하고, 이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문화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다수자를 위해 필요한 것

은 소수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문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문화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접

근하는 본 연구의 방향이 매우 유의미하고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연구가 제도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 그간 일회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다문화 시대 문화교육의 

체계와 지향을 정련하고 있다고 하였는바, 어떤 점에서 제도적 차원의 접근인지가 궁금하

다. 별첨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윤리 교과에서 히잡 착용에 대해 모의 법정 활동을 통

한 찬반대립 토론 프로그램, 국어과에서 반응중심 학습을 통해 <이슬람 정육점(손홍규)>과 

같은 작품을 읽으면서 타문화 구성원과의 갈등 관리 및 해결을 목표로 하는 갈등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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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소설 읽기 프로그램, 국어, 사회과에서 교육 연극을 통해 타문화 구성원과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목표로 하는 바람직한 두발 문화 만들기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도적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상호문화적 관점의 KSL 교육 정책 수립의 필요성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한국어교육임은 틀림없지만 외국

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아니라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KSL)에서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에게 필요한 한국어교육은 단순히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이 아

닌 상호문화적인 관점에서 언어와 문화를 통합해서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듯이 이주민 집단별로 차별화된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면, 이들 집단에게 정말 필요한 핵심 의사소통 상황과 일반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한국어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무엇인지, 상호문화적으로 어떻게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을 

접목시켜주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주민 집단을 위

한 한국어교육 국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한국어와 연계

된 문화교육을 어떻게 통합하여 상호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에 제3의 

연구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한다. 이에 대한 연구자의 고견을 듣

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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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시대 한국어교육과 문화 이해 교육의 
방향 탐색

권순희*16)

앞서 발표된 연구는 소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 배경 학습자에 대한 연구이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 이해 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

이다. 대단위 설문 조사(전국 단위 641명)를 통하여 이주민 근로자, 결혼 이민자, 이주민 

자녀의 한국어 학습 기간에 따른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예측해 내는 결과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교육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

둔 연구이다. 특히 말하기, 듣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교육에 커다란 시사점을 주

고 있다. 또한 수도권 중고등학생 963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교육의 실태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 역시 대단위 조사를 통해 문화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둔 연구이다. 연구의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다. 연구에 대한 보완점을 중심으로 질문을 함으로써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연구 주제 

본 연구는 이주민의 언어교육의 문제와 일반 청소년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의 문제 등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두 개의 과제가 이주민과 한국인의 교류 및 소통이라는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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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주제 안에 융합적인 정책적 방안이 나오면 더 좋았을 것 같으나, 각 주제가 따로 따로 

구성되어 있다. 이주민과 한국인이라는 두 개의 개별적 집단으로 구성하여 논의를 하고 

있는 점은 사회통합을 요청하였던 아산사회복지재단 측에서 제시한 지정주제, “다문화 시

대와 한국의 사회통합”에 접근한 주제로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발표자의 제목은 이주민 대상 의사소통 교육과 문화교육을 논의하고 있는 듯한 오독 가

능성이 있다.

2. 용어

이주민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근로자나 노동자나 사전적 의미는 비슷하다. 

그러나 근로자(勤勞者)는 부지런히 일하는 자라는 의미를 동반한 듯한 어감이 느껴진다. 물

론 근로기준법과 같이 법적인 용어에서도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국내 노동자’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어 노동자와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다. 또한 문화 능

력과 문화적 역량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있다. 또 다문화 자녀라는 용어 대신에 이주민 

자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차별적 용어에 대한 요즘의 논란을 반영하였다는 생

각을 해 본다.

3. 선행 연구와 설문 문항 간의 상관성

선행 연구와 설문조사 간의 관련성이 부족하다. 핵심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논의가 설

문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 구성의 연장선상에서 문화

적 역량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을 설정하고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성취기준을 마련하여 문

화교육 커리큘럼을 구안하고자 한다고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한 이론적 배경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한 후, 설문조사 결과

가 반영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도출되었다는 것을 자세히 논의하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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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문 조사 대상 및 설문 분석 과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 추출은 무작위 추출이다. 한 사례를 보이면 <표 1>과 같다.

그런데, 모집단을 고려하지 않은 무작위 추출이라서 많은 수의 설문 조사에도 불구하고 

대표성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은 연구 대상자의 거주 기간 역시 다양하다. 거주 기간의 

차이가 한국어 습득 기간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하다.

토론자는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에 대한 인식 조사(신명선 외, 2010; 권순희 

외, 2012)를 한 경험이 있는데 남한 거주 2년 미만과 2년 이상을 기점으로 인식의 차이

가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주민 자녀, 결혼 이주민, 이주민 근로자의 거

주 기간 중 인식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주 한계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

전체 이주민 근로자 결혼 이주민 이주민 자녀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한국어 165 25.3 4 2.2 13 6.5 148 55.2

베트남어 123 18.9 43 23.4 76 38.0 4 1.5

중국어 116 17.8 8 4.3 55 27.5 53 19.8

러시아어 57 8.7 17 9.2 2 1.0 38 14.2

타갈로그어 53 8.1 24 13.0 24 12.0 5 1.9

캄보디아어 49 7.5 44 23.9 4 2.0 1 0.4

영어 19 2.9 5 2.7 8 4.0 6 2.2

일본어 13 2.0 1 0.5 9 4.5 3 1.1

인도네시아어 9 1.4 9 4.9 0 0.0 0 0.0

우즈베크어 9 1.4 4 2.2 3 1.5 2 0.7

몽골어 6 0.9 1 0.5 2 1.0 3 1.1

태국어 3 0.5 1 0.5 2 1.0 0 0.0

기타 30 4.6 23 12.5 2 1.0 5 1.9

계 652 100 184 100.0 200 100 268 100.0

<표 1> 모어 분포

이주민 근로자 결혼 이주민 이주민 자녀

한국 거주 기간(년)
3.55
(3.10)

5.79
(5.04)

8.25
(5.77)

<표 2> 한국 거주 기간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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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거주한 기간의 경우 이주민 자녀가 평균 8.25년으로 가장 오

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 이주민이 5.79년, 이주민 근로자가 3.55년 거주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이 한국어에 대한 인식 조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또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교육의 실태를 확인하는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각주 13번

에 의하면 민무숙 외(2012)에서 제시한 34개 문항 중, 청소년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것으

로 평가되었던 2개 문항을 삭제하고 총 32개의 문항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기존 민무숙 외(2012)의 연구 결과는 2012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것으

로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 총 2,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단위 조사이다. 민무숙 외

(2012)와 차이나는 결과가 나왔는지 알고 싶다. 설문 대상이 동일하게 청소년인데, 민무

숙 외(2012)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5. 정책적 제안의 필요

한국어교육 지원 기관에 대한 정책적 제안이 필요하다. 법무부, 교육부, 노동부, 여성가

족부 등 정부 기관과 사기업이 협력하여 실행할 수 있는 정책적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직장 내 한국어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정부

차원과 사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 논의가 현실성 있게 논의하면 시행에도 도움

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본 연구의 기초 조사를 토대로 실질적인 교과서 개발, 교육 자료 개발, 디지

털 콘텐츠 개발, 학습자의 심층적 관찰을 통한 교육 방안 제시 등의 내실 있는 연구가 이

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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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

박성춘*17)

1. 서론

통일교육은 우리 공동체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목적성을 가지고 진행되었는데, 지

난 70여 년 동안 반공, 안보, 평화, 민족 공동체 등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통일교육 목

표와 내용의 변화를 보이면서도 꾸준하게 강조되었다.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진행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남북 분단으로 인한 민족 공동체의 한계를 극복하

려는 현실적 요구와 통일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필요 때문이다. 그

런데 최근 남북한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상황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통일교육에 대

한 논의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우선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부터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긴장과 갈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민족과 평화를 강조하던 최근의 통일교육은 

안보 의식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한만길(2016)은 남한 체제의 우월성과 안보 의식을 기

반으로 하는 통일교육이 아니라 평화 공존과 평화 공동체를 지향하는 통일교육으로의 변

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한의 공동 번영을 지향하는 안보 

의식”, “우리 민족 전체의 안전 보장을 도모하는 폭넓은 안보 의식”, “남북 관계와 주변 

국가의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합리적인 안보 의식” 등과 같은 표현으로 안보 의식이 평

화 지향 통일교육에서 여전히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통일의 개념과 안보의 개념 사이

에 존재하는 이중성은 통일교육에서 쉽게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안보의 과부하로는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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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통일로의 길이 어렵다(박찬석, 2016: 43)”라는 지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민족 공동체의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회복을 강조하는 기존의 통일교육은 

남한 사회 내에서 다양성이 급격히 증가해 다문화 가족 구성원을 포함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민족 공동체 개념을 중심으로 다문화 시대와 통일교육의 접점

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다. “분단-다문화 시대 교육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양립가능성 모색(양영자, 2007)”, “다문화 시대 민족 정체성 교육의 방향(정

순미, 2009)”,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의 방향(박균열, 박종태, 2010)”, “다문화주의와 

한반도 통일론(김창근, 2013)”, “다문화 사회에서 학교 통일교육의 새 활로(추병완, 2011)”, 

“청소년의 국민 정체성, 통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인식(김경은·윤노아, 2012)”, “다문

화주의와 남북 관계: 이론적 쟁점과 현실(박명규, 2009)”, “종적적 민족주의와 다문화 통

일교육(강진웅, 2015)”, “다문화 사회에서의 통일담론(변종헌, 2014)” 등과 같은 학술 연

구들을 통하여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즉 많

은 연구자가 분단 시대와 다문화 시대가 양립하는 상황에서 다문화적 관점에서 새로운 통

일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반공, 안보, 평화, 민족 공동체를 강조한 현재까지의 

통일교육을 분단 시대의 통일교육으로 규정한다. 분단 시대 통일교육은 한반도라는 제한된 

공간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국적 민주시민교육의 한 형태로써 민

족 공동체의 개념을 중심으로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이다. 이

와 구분되는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은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국

민을 포함한 전 세계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한 형태로써 다양

성과 통일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일 의지

를 고취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남북통일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단 시대 통일교육의 흐름과 특징을 살펴보고, 통일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 아직 해결하지 못한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다문화 시대에 필요

한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특히 분단시대 통일교육의 한계 또는 

현재 통일교육이 가지고 있는 쟁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을 동

시에 활용하였다. 양적연구방법은 2015년도 하반기에 전국적 규모로 실시된 “다문화수용

성 조사(여성가족부)”, “통일의식조사(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통

일부. 교육부)”의 결과를 활용하였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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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실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여 질적연구방법도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북한에서 교사였던 북한 이탈주민으로 현재 한국 학교에서 탈북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전담 코디네이터, 통일교육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직 초 · 중 ·

고등학교 교사, 이주 배경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다문화교육 분야

의 전문 교사,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 남한 정주민, 이주 배경을 가진 각각의 학생 집단 

등 총 여섯 범주로 나뉜다. 각 전문가 집단은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집단별로 1~2회 면

접을 진행하였다(<표 2> 참조).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은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완 및 해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이는 분단 시대 통일교육의 쟁점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

가 되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연구 참여자들은 비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을 중심으로 통일교육

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통일교육의 한계와 발전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로서의 견

해를 집단적으로 공유하였으며, 연구자들은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내용을 주제별로 코딩하

고 분석하여 쟁점별로 분석하였다. 특히 전문가들이 통일교육을 받은 경험과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험에 대한 집단적 토론을 통하여 다문화 사회에서의 분단 시대 통일교육이 직면

한 한계와 쟁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시대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한 전

문가 의견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범주 조사명 실행 기관 조사 규모 실시

다문화 다문화수용성 조사 여성가족부
- 전국 19~74세 성인 4천명
- 전국 122개 중·고교 

재학생 3,640명

2015년 9월 10일~11월 10일
(최초 정기조사로 매 3년마다 실시 
예정)

통일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교육부, 통일부
- 전국 초·중 704개교 

 학생 119,551명
- 교사 4,672명

2015년 10월 5일~11월 17일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

통일의식 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전국 19~75세 

성인 남녀 1,200명
2015년 7월 1일~7월 24일
(2007년부터 매해 실시)

<표 1> 다문화 및 분단 · 통일 관련 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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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범주 이름(가명) 성별 연령대 비고

1

통일교육
전문 교사

YK 남 40대 고등학교 윤리 교사(교직 경력 16년)

2 KL 남 50대 고등학교 윤리 교사(교직 경력 25년)

3 SK 여 50대 고등학교 영어 교사(교직 경력 25년)

4 CS 남 30대 중학교 사회 교사(교직 경력 13년)

5

탈북 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HK 여 40대
초등학교 근무, 북한에서 중학교 국어 교사로 10년 재직
(2007년 남한 입국)

6 JS 여 30대
중학교 근무, 북한에서 중학교 체육 교사로 재직
(2008년 남한 입국)

7 JP 여 40대
초등학교 근무, 북한에서 소학교 교사로 재직
(2009년 남한 입국) 

8 JK 남 30대
중학교 근무, 북한에서 중학교 물리 교사로 재직
(2013년 남한 입국)

9 YB 여 40대
초등학교 근무, 북한에서 소학교 교사로 재직
(2004년 남한 입국)

10

다문화교육 
전문 교사

YS 여 40대 초등학교 교사(교직 경력 23년)

11 HJ 여 30대 초등학교 교사(교직 경력 13년)

12 AK 여 30대 초등학교 교사(교직 경력 13년)

13 JP 남 30대 초등학교 교사(교직 경력 8년)

14

남한 대학생

DP 남 20대 윤리교육과 4학년

15 YL 남 30대 경영학과 졸업

16 YC 여 20대 교대 2학년

17 HP 여 20대 사회복지학과 4학년

18

탈북 대학생

HC 여 20대 간호학과 4학년(2005년 남한 입국)

19 HY 여 30대 경영학과 3학년(2010년 남한 입국)

20 KS 남 20대 회화과 2학년(2006년 남한 입국)

21 SL 남 20대 사회복지학과 4학년(2008년 남한 입국)

22

이주 배경 
대학생

MY 남 20대 일어일문학과(일본 배경)

23 YL 여 20대 중어중문학과(중국 배경)

24 NN 여 20대 호텔경영학과(몽골 배경)

25 RK 여 20대 간호학과(중국 배경)

<표 2> 연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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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단 시대 통일교육의 특징

통일교육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남북 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강조점과 내용의 변화

를 거치면서 변화하였다. 박찬석(2006)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정부 수립 및 과도기의 통

일교육(1948~1960), 군부 통치기의 통일교육(1961~1987), 민주주의 이행기의 통일교육

(1988~현재) 등 시기별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통일교육의 명칭이 반공교육, 승공

통일교육, 통일 · 이념교육, 통일 · 안보교육, 통일교육으로 변화했다고 하였다. 황인표

(2006)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서 통일교육의 특징이 반공교육, 통일 · 안보교육, 통일

교육으로 변화했다고 하였다. 조정아(2007)는 통일교육을 1990년대 이전의 통일교육과 

1990년대 이후의 통일교육으로 구분하는데, 1990년대 이전의 통일교육은 반공 · 승공교

육, 안보교육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의 특징을 가지며, 1990년대 이후의 통일교

육은 통일 및 안보교육, 민족통합적 통일교육, 통일교육의 대안적 인식 확대와 다양화라는 

특징을 가진다고 보았다. 

통일교육이 반공교육의 특징을 가지던 교수요목기, 제1, 2, 3, 4차 교육과정 시기

(1948~1987) 동안에 반공, 승공, 북진통일, 안보, 평화 통일, 민족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모두 다루어졌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반공을 국시로 정하고, 선건설 후통일을 주장하

던 박정희 정권은 1970년 ‘평화통일 구상’ 선언을 하였으며, 1974년 8.15 광복 경축사

에서 ‘평화통일 3개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두환 정권은 1982년 제5공화국 통

일방안으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하고 민족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반공’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통일교육의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시대의 통일교육을 반공교육이라고 불렀다. 그 이후 통일 · 안보교육은 소극적 평화의 

개념에 기초한 ‘안보’를 우선으로 강조하는 통일교육의 특징을 보였기 때문에 그 시대의 

통일교육을 통일 · 안보교육으로 불렀다. 그런데 통일교육의 특징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반공 중심의 통일교육, 안보 중심의 통일교육의 특징을 가졌으며 그 시기에 통일교육의 

명칭이 반공교육, 안보교육이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문민정부 이후 또는 

제6차 교육과정 이후 통일교육의 특징을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동어반복이다. 그러

므로 현재의 통일교육을 통일교육이라고 지칭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용어로 불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의 통일교육을 분단 시대 통일교육으로 부르며, 통일교육의 흐름은 

반공통일교육, 안보통일교육, 민족통일교육으로 변화하였다고 주장한다. 통일교육의 성격

과 목표에 따른 통일교육의 변화를 <표 3>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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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단과 다문화 시대 통일교육의 쟁점

1) 누구를 위한 통일교육인가?

(1) 장기화된 분단과 새로운 세대

통일교육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을 고취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젊

은 세대는 통일의 필요성에도 크게 공감하지 않고,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도 낮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15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통일의 필요

성에 대한 응답률이 2014년 55.8%에서 51.0%로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20대는 

30.7%, 30대는 36.2%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약 절반 정도

의 국민은 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젊은 세대의 통일의 필요성

에 대한 인식이 현저하게 낮은 상황에서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재고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역시 전체 조사 결과에서는 ‘같은 민족이니까’가 40.7%로 가장 

높았으나, 19~34세 연령대에서는 ‘같은 민족이니까(30.7%)’가 ‘남북전쟁 위험 제거(33.2%)’

보다 낮게 나타났다.

통일의식조사를 살펴보면 세대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60대 이상은 통일을 해

야 한다는 인식도 가장 강하고 가까운 시기에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통일 

분단 시대 통일교육

통일교육의 
변천

흐름과 특징 반공통일교육 안보통일교육 민족통일교육

교육과정
1, 2, 3, 4차 교육과정 5차 교육과정

6차, 7차 교육과정
2007, 2009, 2015 개정

정부 1, 2, 3, 4, 5 공화국 6공화국 문민정부 이후

연도 1954~1987 1987~1992 1992~현재

성격과 목표
(체제부정적)북한관 (체제비판적)북한관

(경쟁적)안보관
(올바른)북한관
(건전한)안보관

(미래지향적)통일관

시대 상황

국제적 상황
2차 대전 이후 냉전
미소의 갈등과 경쟁

이데올로기 대립

냉전의 해소
독일통일

사회주의권 국가 붕괴

미국의 패권
중국의 부상

테러와의 전쟁
유럽연합의 형성

한반도 상황
6.25 전쟁 이후 남북 갈등 

및 경쟁
남북 경제 격차 확대
남한 민주주의 발전

북한경제 붕괴
남북관계 진전(햇볕정책)
남북관계 후퇴(천안함 등)

<표 3> 분단 시대 통일교육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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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반면에 연령이 낮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고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으며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하는 비율도 낮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젊은 세대의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병조(2015)

는 만하임(1952)의 세대 구분 논의를 참고하여 청소년기에 특정한 사건을 공유한 집단을 

하나의 세대로 구성하고, 1981년에서 1995년 사이에 태어난 19~34세 연령 집단을 ‘통

일 준비 세대’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남북 대화와 정상회담, 북한의 핵개발과 남남 갈등을 

경험하고, 경제 위기를 겪고 심화된 경쟁 체제 속에서 성장한 집단이다. 공동체주의 성향

이 강한 기성세대와 비교할 때 개인주의적이며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젊은 세대에게는 

국가와 민족을 다루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통일 논의가 아니라 미시적이고 개인적 차원

에서 통일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넘어가면서 젊은 세대에게는 분단과 전쟁, 이산가족 등이 역

사 속의 일로 다가올 뿐, 자신과 관련 있는 사건으로 인식하지 않기도 한다.

통일에 대한 진지한 얘기, 생각을 해본 세대가 아니거든요. 한 명도. 항상 제가 동아리 활동하면서 중앙

동아리 체육대회나, 발표 학술대회가 있어도 발표할 때 통일을 주제로 이야기하면, 애들이 일단은 엄청 

궁금해해요. 그리고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처음 질문하면 항상 물어보거든요. 통일에 대해

서 생각해본 적 몇 번 있냐고. 그러면 뉴스에서 볼 때 그냥 떠드는 게 그만이거든요. 이번에 핵실험 했

대~ 이번에 뭐 개성공단 폐쇄됐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 지나갈 때에만 뭐지 내가 왜 통일에 대해

서 통일이 되면 우리가 얻어지는 게 뭐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걸 좀 심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중략) 이제는 민족성 같은 거는 필요 없잖아요.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애들은 혈연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고

요. 그래서 좀 답답한 그런, 그게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SL, 탈북 대학생]

분단이 고착화되고 있고 북한과는 어떠한 교류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

황에서 남한의 젊은이들에게 북한은 너무 먼 곳 또는 나와 상관없는 곳으로 인식된다. 보

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는데 70년은 두 세대 이상이 지나간 기간으로, 북한과 한민족

이었음을 경험한 세대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1) 

젊은 세대는 전 지구적인 글로벌화의 흐름 속에서 자유로운 이주와 경계 넘기를 경험하

 1) 2016년 2월 16일 독일 베를린 콘라드아데나워 재단 사무실에서의 연구진과의 면담에서, 독일의 정당재단인 콘라드 아
데나워 재단의 Ruminski(정치교육 담당자)와 Samse(한국사무소 소장)는 독일 통일에 비추어 본 한국에의 시사점으로 
분단 시기의 장기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단된 지 45여 년 만에 통일을 이룬 독일은 통일될 무
렵 아직 분단 이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것이 통일을 추동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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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국민국가의 경계 안에 한정되지 않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 내 외

국인 및 이주민이 늘어나고 해외여행을 비롯한 다른 문화권과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다문

화 사회를 받아들이는 인식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 분단 기간이 길어지고 사회 · 문화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사회 구성원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 세대의 분단이나 통일문제

에 대한 무관심, 민족 개념의 약화 등은 다른 민족적 배경을 가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다문화 사회에서의 통일교육 대상자의 특징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반공통일교육과 안보통일교육과는 달리 최근의 민족통일교육은 민족 공동체를 강조

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런데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아니

라 열린 민족주의를 강조하게 되었으나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명’으로서의 통일을 다문화 

사회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깊이 다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의 통

일교육은 1989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이를 계승한 1994년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기초하여 민족 공동체 의식과 통일의식을 높이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분단의 

장기화로 민족의식이 약화되고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통일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진 젊은 

구성원을 위한 효과적인 통일교육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 다문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

한민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다양한 민족적 · 문화적 배경을 가진 우리 사회의 구성원

이 늘어나면서 민족 공동체의 공존과 공영을 강조한 민족통일교육은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내로 유입되는 이주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국제결혼 가

정의 자녀들도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향하고 있다. 행정자치부(2015)의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에 따르면, 2015년 1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약 174

만 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3.4%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과 이주자의 수가 전

체 인구의 5% 이상이면 다문화 국가로 보기 때문에 한국을 아직은 다문화 국가로 보지는 

않지만, 이주 배경을 가진 국민의 숫자가 그 어느 국가에 비하여 빠른 속도를 보이며 증

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국제결혼 가정 및 외국인 가정 출신의 이

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조선족이나 고려인처럼 재외 동포인 학생들도 

있고, 한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 가정 자녀,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학생, 또는 탈북 학생

을 지도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오던 교사들은 민족 중심의 통일교육을 그대로 강조하는 것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강

조하는 교육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지적한다. 그동안 통일은 한민족의 문제였고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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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이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이제 남한과 북한이 민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 들어서 많이 논의를 덜 하려고 하지만은 

어쨌든 통일을 설득하는 배경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가 고민이에요. 너무 이 부분을 강조해 버리면은… 저도 이제 수업 들어가는데 중국 애도 있고 

일본 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중국 애나 일본 애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숙이더

라고요. 

[YK, 통일교육 전문 교사]

다문화 사회에서의 통일교육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민족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한국

형 다문화주의와 민족주의를 정립해야 한다거나, 한국 사회의 구성원을 통일의식, 한민족

으로의 인식, 민족 정체성 등에 따라 구분하여 차별적인 통일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

장도 제기되었다(박형빈, 2013). 또한 2007개정 교육과정부터는 다문화교육이 도입되며, 

교과서에서의 ‘단일민족’ 관련 부분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었다.2)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

로 진입하면서, 지금까지는 남북한이 한민족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주장하던 통일의 필요성

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통일교육에서 민족주의를 어떤 위치에 놓을 것인가,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는 상충하는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양영자, 2007; 정순미, 2009; 김창근, 

2010; 송선영, 2011; 김경은 · 윤노아, 2012; 변종헌, 2014). 고유환(2011)은 독일의 통

일도 유럽 통합이라는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고 지적하며, 통일의 개념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반도 통일 환경의 변화

와 공동체 구성원의 변화를 살펴볼 때, 민족 중심 통일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을 중심

으로 하는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2) 통일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 

(1) 부정적이며 이중적인 북한 이해 문제

통일교육에서 북한 이해는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교육부와 통일부가 공동으로 조

사발표한 「2015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통일교육 내용 중에서 ‘북

한의 생활 모습(40.4%)’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통일의 필요성이나 통일

된 국가의 미래(24.4%), 통일 정책(12.4%)보다도 학생들은 북한의 생활 모습에 더 많은 

 2) 2007년 유엔인종차별위원회가 외국인과 혼혈을 차별하는 단일민족 국가 이미지를 극복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교육과정
에 다문화적 관점을 반영하고 교과서에서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다(윤영돈, 2010;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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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일교육원에서 출간하는 통일교육 지침서뿐만 아니

라 도덕과를 통한 학교 통일교육에서도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로 북한에 대한 이해를 명시

하고 있다.3) 기존 연구들에서도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통일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북한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인식이 통일

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이인태, 2013; 변종헌, 2012; 강창숙, 2008; 김영하, 

2007). 또한 이범웅(2013)은 “통일교육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관심과 정확

한 이해”라고 지적하며, 북한 체제와 사회,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충

분히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균형 있는’ 북한관과 ‘올바른’ 북한 이해를 강조하는 통일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는 내용이 중심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

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2015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이 

‘북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독재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인물(40.9%)

이고 전쟁 및 군사(24.5%)가 그 다음이다. 세 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도 가난 및 빈곤

(10.7%)으로 한민족 및 통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이미지가 부정적이다.

북한이 우리나라의 안전(안보)를 위협한다고 보는 응답도 75.5%로 높게 나타났다. 그런

데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50.5%가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라

고 답했다.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인식(43.2%)이 가장 높았

고, 협력해야 할 대상(28.4%), 우리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7.7%)으로 보는 인식이 그 

뒤를 따랐다.4) 북한은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무서운 적이며 불쌍하고 못사는 나라이지만 

통일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복합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이중적 관점에서 비롯된다. 남북한은 “규범체계상 

국가 간 관계라고 할 수 없으면서도 단일한 국내법이 적용되지도 않는 특수한 관계(이효

원, 2012; 2)”에 있기 때문에 북한은 국내적으로는 헌법상 불법단체이며 국가보안법상 반

국가단체이면서 동시에 통일의 동반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국제적으로는 독립된 국

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모순적이고 상충하는 관점에 따라서 북한의 법적 지

위, 탈북자의 남한 국적 인정, 분단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 등에 대한 다양한 법적 논의

 3) 제7차 교육과정의 통일교육 체계는 중학교는 “안보의 중요성, 통일의 필요성 및 미래상, 통일을 위한 노력(외국 및 역
사적 사례, 현재의 사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를 구성 요소로”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북
한에 대한 이해, 통일 문제의 이해, 한반도와 주변 관계(국제정치적 요소), 민족 공동체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황인
표, 2014: 44-47).

 4) 성인을 대상으로 한 2015 통일의식조사에서는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35.2%, 경계 대상 23.1%, 지원 대상 
17.3%, 적대 대상16.5%, 경쟁 대상 7.9%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70.5%이 있다고 응답해,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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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5) 그리고 이를 둘러싼 법적 논쟁에서는 다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별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통일교육 지침서』에서도 북한을 통일을 위한 협력의 대상이면서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으로 설명하며, 북한의 이중적 성격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북한 이해 교육도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애매한 게요, 지금 통일교육이라는 게, 북한이 이제 긍정적으로 가긴 가는데,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권리라던지, 이런 게 보상이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그 

두 가지를 심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북한에 대해서 “잘산다” 이런 말을 하면, 이

런 반박을 해요. “그럼 너 북한에 있지 왜 여기를 왔니?” 그런데 그게 아닌 거에요. 솔직히 남한 사람

들도 여권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기본 권리가 보장돼 있지 

않거든요. (중략) 통일교육 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여기서 지금 긍정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데, 군부에 갔는데, 자기가 통일교육을 하는데, 한쪽에, 아 아니다, 이제 그 학교에 갔는데 당시에 통일

교육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한쪽에서 안보교육을 하고 있었대요. 애들이 갑자기 탱크가 오니까 애들이 

막 거기를 내다보더래요. 그래서 뭐하나 했더니 군인들이 와서 안보교육을 한다고… 이게 애매하더라고

요. 한쪽에서는 안보교육을….

[HY, 탈북 대학생]

통일교육의 하위 영역으로서의 북한 이해는 체제 부정적 북한관, 체제 경쟁적 북한관, 

체제 비교적 북한관에 따라서 그 성격과 내용이 변해 왔는데, 근본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5) ‘대법원 2008. 4. 17. 2003도758’ 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를 다루며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헌재 1997. 1. 16. 92헌바 6.26, 93헌바 34 · 35 · 36(병합)’에서도 국가보안법 위헌 문제를 다루며, 북한의 이중적 지위

를 설명하는 동시에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이효원, 2012). 

<그림 1> 북한에 대한 이미지

출처: 2015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Research&Research,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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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이며 이중적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일교육의 목표인 ‘균형 있는’ 또는 ‘올바른’ 

북한 이해가 어렵고, 학교 현장에서는 북한에 대하여 서로 상충하는 관점들이 모순적이면

서도 이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2)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의 설득력 문제

북한에 대한 이해와 함께 통일교육의 내용으로서 중요한 부분은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

이다. 통일문제 이해에서는 분단의 배경과 폐해, 분단 이후 한국의 성장 등에 대한 역사적

인 내용과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이후 한국의 미래 등 가치적인 측면을 함께 다루고 있

다. 그렇지만 교사들은 통일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가르쳐야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 통일

의 필요성으로 제시되는 민족 공동체 구현이나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는 교사 자신에게도 

크게 와 닿지 않는 과거의 일이며, 동북아 번영의 중심 국가로서의 한반도라거나 풍요로

운 삶의 가능성 등은 너무 추상적인 미래의 일이다. 전국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 · 고등학

교 1~3학년 120,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 북

한 및 통일 관련 교육 후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졌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그 이유로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서(26.7%)’를 가장 많이 꼽았다. 통일 관련 수업 후 관심도가 

더 높아졌다는 응답이 54.2%로 ‘이전과 변화 없거나 낮아졌다’는 응답을 합친 45.3%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통일교육이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효과성은 떨어진다

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통일교육이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를 효과적으로 높이지 못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역사적 사실로서의 분단에 대해서는 지식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통일의 필요성

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논리와 정서적인 설득이 동시에 필요하다. 현재 통일교

육이 마주한 가장 큰 난관이 바로 통일의 필요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통일의식이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분단을 경

험한 세대에게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적이며 의무론적인 논리가 

받아들여졌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통일에 대한 무관심은 통일

에 대한 가치론적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다.

근데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6.25를 직접 겪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흥분했던 우리 선생님의 마

음으로 제가 통일교육을 하진 않죠. 그리고 주변에 이산가족이 없는 데다가 그런 분들이 많이 돌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약화될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사례집을 주셔도 그게 우리 할아버지 얘기는 아니거든

요. 조금 더 멀어질 거 같기도 하고. 통일이 된다면 이라는 설정을 해도 통일에 대해서 허구적인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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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통일 비용을 계산해 볼 것 같고 우리가 합쳐질 수 있는 시간, 떨어져있는 시

간 동안 변화된 것….

[YS, 다문화교육 전문 교사]

현재 젊은 세대가 통일에 관심이 없는 것은 분단 및 통일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집

단주의적 어젠다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명확해진다. 분단 및 통일은 정말 나와 관련이 없는 일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우

리는 분단과 통일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가? 기성세대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주고 

설득하려 하기 보다,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젊은 세대에게 통일문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2015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에서, 초 · 중 · 고 학생들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화(49.2%)를 

선택했다. 민족동질성은 19.7%, 통일 비용/이익은 11.1%로 중요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하여 민족 공동체를 강조하는 의무론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통일의 

필요성에서 통일 편익을 강조하는 공리주의적 논의를 넘어서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필요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

족 공동체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과거지향적인 통일교육이 아니라 통일 한국의 환경에서 

구성원 각자의 미래 삶을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때, 통일문제에 대

한 이해를 넘어서 통일실천 의지를 높이고 통일을 위한 주체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3) 통일교육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1) 민감한 정치적 내용에 대한 무비판적 교육 문제

통일교육은 어떤 다른 교육 영역보다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시대적 상황과 정

권의 성격에 따라,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반공통일교육, 안보

통일교육, 민족통일교육으로 성격이 변하였다.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는 민감한 정치적 내

용이 많기 때문에 교사는 수업 내용을 구성하고 가르치는 데 국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

료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 즉 교사의 수업에 관한 재량권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 통일교

육의 내용과 방법은 정해진 틀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사실 교재도 문제가…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교재를 교사가 사실은 재구성이다 이런 말은 하지만 사실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크거든요. (중략)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공격이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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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비판을 감내해야 하니까. (중략) 지금도 보면, 그런 어떤 이념의 차이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사실

은 다른 교과나 다른 단원할 때에도 걸리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통일 단원 할 때에는 많이 걸리죠. 

[CS, 통일교육 전문 교사]

강의안이 제한성이 있어요. 다 보면 탈북 대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거의 다 돌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배들이 갔던 학교에 다시 가게도 돼요. 그러면 그 학생이 저는 정규 수업 때 들어갔어요. 

그 학생들의 강의안을 보면은 다 완전 공통이에요. (다 똑같은 교과서인 거네요) 네, 그죠. 아, 이거 어

떡해야 되지? 저는 다른 걸 이야기 하고 싶은데, 그걸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다. 

[HY, 탈북 대학생]

학교 통일교육에서 통일교육을 가장 체계적으로 다루고 많이 다루는 도덕과의 2015 개

정 교육과정에는 여러 영역에서 19회에 걸쳐서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는 부분이 나오지

만, 통일교육 영역에서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아닌 ‘균형 있는’, ‘미래지향적’, ‘바람직한’, 

‘올바른’ 사고를 강조하고 있다. 고등학교 선택 교과인 생활과 윤리 성취기준인 [12생윤

06-02]에는 “통일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이해하고”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

며, 교수학습방법으로 “통일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통일문제는 교과서에서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제대로 다루어

지지 않으며, 수학능력시험에서 다루어지는 경우도 거의 없다. 

교사의 수업에서 재량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주로 대중

매체를 통해서 접한다. 「2015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이 북한 및 통

일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 곳은 TV 및 라디오가 35.9%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블로그/SNS 

등이 22.5%, 신문/잡지가 2.5%였다. 대중매체를 통한 북한 이해가 약 60%에 달하고 있

다. 반면 학교 수업을 통하여 북한 및 통일 관련 정보를 얻는 비율은 27.2%에 불과하다. 

정치적 판단이 교육에도 그대로 투영되는 상황에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사건을 다루는 것

은 교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통일교육에서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은 한정

적일 수밖에 없다. 

통일교육은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접근은 통일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진다. 

통일교육이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교육의 영역이 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한국 사

회의 합의가 필요하다. 독일 정치교육의 원칙이 된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강압 금지, 균형

성 내지 대립적 논점의 확보, 배우는 자에 대한 지향이라는 세 가지를 강조한다. 특히 학

문과 정치의 영역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제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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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대한 모순적이고 상충하는 관점들이 상존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효과적인 통

일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학교 현장에서라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일에 대한 내용은 다루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그 내

용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다.

(2) 주입식으로 강요되는 통일의식 문제

통일교육에 대한 정치적 접근의 한계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안전한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가르쳐야 하니 교사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업을 주로 하게 된다. 남북 관계 및 통일 

문제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흥

미를 유발하지 못하며,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할수록 학생들은 오히려 거부

감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

통일교육이 종교교육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중략) 믿어라 돼야 한다. 돼야 한다. 근데 그러니까 

애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SK, 통일교육 전문 교사]

제가 그동안 해 왔던 통일교육에 수많은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통일교육의 오류 중에 하나가 지

식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게 가장 큰 오류고요. 초기에는. 저희가 배웠던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학생들도 

당연히 지적인 호기심이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했는데, 얘들은 자기 생활과 분리되다보니까 이

게 전혀 관계가 없는, 관심이 없는 영역인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외시한 게 오히려 통일교육이 실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KL, 통일교육 전문 교사]

여기에 있는 통일은 무조건 돼야 하는 거고, 첫 단원의 이름이 통일의 필요성이에요. 우리가 통일의 필

요성을 느끼는 시간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이것부터가 저는 딱 교사들도 가르치기가 답답하다

는 거예요. 통일 안 느끼는 애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 거잖아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아니

라 내가 필요하다고 가르치면 필요하다고 느껴야 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한계나 제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YK, 통일교육 전문 교사]

지금까지 통일교육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단 하나의 명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

다 보니, 다른 의견을 내거나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차단되어 왔다. 이미 정답

이 정해져 있고 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은 통일문제에 대해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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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를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 통일교육 수업의 시작은 ‘통일의 필요성’으로 무조건 통

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이미 방향과 목적을 다 정해 놓고 주입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의 수업이 주가 되는 현실은 통일 관련 주제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린다. 

통일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들은 학생들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통일의식을 높

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해 왔다. 주로 수업 방식에 대한 고민으로 어

떤 자료를 활용하여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초점이 맞추어 왔다. 김영하

(2007)는 북한 이주민을 활용한 학교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송석재(2010)는 탈북 학생들

과의 만남을 통한 북한 이해교육을 제안하며, 북한 이탈주민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학생들

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통일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연구결과를 통해 

제시하였다. 또한 송영민(2011)은 북한 이탈주민의 경험을 텍스트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이해하고 학습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서미옥(2005)은 북

한의 소설이나 영화, 노래 등을 통일교육의 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 북한과

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된 자료로 효과적인 수업 방법을 찾기 위한 시

도를 하고 있다. 이외에 통일교육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강의식보다 체험 위주의 학습에 

대한 선호가 더 높고(이인재 외, 2012; 박보영, 2010),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최신 기

술을 활용한 학습 방법이 효과적(최형미 외, 2012)이라는 논의가 있다.

그렇지만 정작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통일을 당위의 영역이 아니라 

가능성의 영역으로 열어둠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이 지향하는 통일에 대하여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무조건 통일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 무조건 받아라. 세뇌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교육하면서 분석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교육하는 사람이 ‘통일하자’, ‘통일하지 말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학생이랑 그 듣는 사람이랑 그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자기가 국민으로서 이게 단

지 나라, 정치, 경제 이런 일 아니라 진짜 저 개개인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생각해 주는 시간

을 줘야 시민들은 이게 찬성한다, 반대한다 할 얘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YL, 이주배경 대학생]

통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분단과 통일을 비판적으로 생각

해 보게 하는 것이다. 통일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바탕으로 열린 토론을 하여 통일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 정부의 통일 정

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직접 통일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통일 의식을 높이고 통일을 위한 준비를 실질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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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필요한 것은 누군가 먼저 판단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4. 다문화 시대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1) 다문화 시대 통일교육의 특징

분단 시대 통일교육은 민족 공동체의 관점에서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자는 

측면에서 과거지향적인 반면, 다문화 시대 통일교육은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 사회통합 

준비한다는 면에서 미래지향적인 통일교육이다. 또한 분단 시대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을 한

반도에서도 남한 사회에 적용되는 민주시민교육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다문화 시대 통일

교육은 한반도를 포함하는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세계시민교육의 성격을 가진다. 다문화 시

대 통일교육의 성격과 목표를 민족 공동체적 북한관, 평화 유지적 안보관, 지속가능발전한 통

일관, 자유민주주의적 통일국가관, 평화 공존을 위한 세계관으로 제안한다(<표 4> 참조). 

분단 시대 통일교육과 비교할 때 다문화 시대 통일교육은 통일국가관과 세계관을 형성

한다는 목표를 추가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다문화 시대 통일교육은 현재의 한반도 내에

만 적용되는 한시적이고 특수한 형태의 교육이 아니라 미래의 통일 한국과 세계 여러 국

가에서도 적용되는 장기적이며 보편적 형태의 교육을 목표로 함을 보여준다. 또한 다문화 

시대 북한에 대한 교육은 민족 공동체적 북한관에 기초하여 민족 공동체의 다양성과 통일

성의 조화를 모색하는 목표를 가진다. 다문화 시대 안보교육은 평화 유지를 가장 우선적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남한 중심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체제 경쟁의 성격을 넘어설 것

을 목표로 한다. 통일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다문화 시대 남북한의 지속 가능한 발

분단 시대의 통일교육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

반공통일교육 안보통일교육 민족통일교육 사회통합통일교육

통일교육의 
성격과 목표

(체제부정적)북한관 (체제비판적)북한관
(경쟁적)안보관

(균형 있는)북한관
(건전한)안보관

(미래지향적)통일관

(민족 공동체적)북한관
(평화유지적)안보관

(지속가능발전)통일관
(자유민주주의적)통일국가관

(평화공존을 위한)세계관

<표 4> 통일교육의 성격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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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미래지향적 통일관이

라는 추상적 목표에서 벗어난다. 분단시대 통일교육과 다문화 시대 통일교육에 대한 특징

의 비교는 <표 5>에 정리하였다.

2) 세계시민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다문화 시대 통일교육은 세계시민교육의 성격을 가진다. 세계시민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은 분단의 장기화로 인하여 새로운 세대가 통일에 대한 관심을 잃고 있으며, 다문화 사회

의 새로운 구성원은 민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통일 논의에서 배제되는 상황에서 다문화 

시대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세계시민교육은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를 넘어 

인류가 전 지구적 공동체로서 온전히 기능하도록 개인과 사회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필요

한 소양과 역량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한다(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5: 15)”. 

즉 세계시민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은 다양한 국가 및 사람들 간의 상호 연계성과 상호 의

존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높이고, 

한반도 안팎에 존재하는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세계 속에서 평

화롭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개인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와 행동을 강조하는 교

육이다.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새로운 세대는 분단을 경험한 세대에 비하여 통일의 당위성에 대

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지 않으며, 통일의 필요성으로 논의되

분단 시대 통일교육 다문화 시대 통일교육

핵심 개념 반공, 안보, 민족 사회통합

통일을 위한 과제 이질성 극복 및 동질성 회복 다양성과 통일성 조화

시민교육적 성격 남한 중심 민주시민교육 보편적 세계시민교육

내용 중점 정치, 안보, 경제 중심(사회, 문화 포함) 사회, 문화 중심(정치, 안보, 경제 포함)

통일의 당위성 근거 의무론적 접근(민족동질성 회복)
의무론적 접근(민족동질성 회복)
사회정의 접근(인권, 복지 등)

통일의 필요성 근거 공리주의적 접근(통일편익 계산)
공리주의적 접근(통일 편익 계산)
지구공동체적 접근(지속가능발전)

북한 정권에 대한 관점 위협 대상 협력 대상

북한 주민에 대한 관점 가난하고 도와줘야 할 대상 우리 사회의 잠재적 구성원

탈북자에 대한 관점 동화주의적 관점 다문화주의적 관점

일반인의 역할 통일 무관심(통일은 정치인의 역할) 통일을 위한 참여(통일은 모든 구성원의 역할)

<표 5> 통일교육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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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일 편익이 개인의 이익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으로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문화적이며 민족적 배경이 다른 한

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족 공동체 중심의 통일교육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

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남북 분단의 지속과 다문화 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을 보이는 한국 

사회에서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결합 가능성에 대한 연구들이 강조되고 있다. 양영자

(2007: 41)는 “분단 상황을 고려할 때는 민족주의를 고려해야 하며, 인구학적 구성의 변

화로 인해 도래한 다문화 시대를 자각할 때는 다문화주의가 수용되어야 하는 것이다”라며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양립이 가능하며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명

규(2009: 6)는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서적 통합력을 강조하는 민족 공동체론은 여전히 중

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앞으로 혈통과 문화를 달리하는 사회 구성원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되어야 한다”며 민족 공동체의 개념이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

야 함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이태진 외(2011: 97)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고 있는 젊

은 세대에게 민족의 동질성과 민족 상잔의 비극을 강조하는 논의는 비효과적일 뿐만 아니

라 시대착오적이기도 때문에 새로운 통일 담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통일교육 전문가인 

남한 교사와 교사 출신 북한 이탈주민은 민족주의, 다문화주의, 세계시민성을 동시에 강조

하는 접근의 모순을 지적한다. 보다 넓은 세계적 맥락에서 사회통합을 통한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민족주의를 얘기하면 배제의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럼 나머지 다문

화 아이들은 배제되는 것이냐. 그래서 결국 통합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데… (중략) 어차피 세계화 시

대가 되어가고 있고, 결국 핏줄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됨을 위한 통일교육보다는, 의식이 비슷한 그리고 

서로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대상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교육이 통일교육이다. 

[KL, 통일교육 전문 교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와서 학교에서 다른 나라,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나라의 문화를 설명을 하고, 알리

는 이런 시간이 있어서 일부로 들어가서 이렇게 참관을 해 봤었는데, 참 거기서 새로운 걸 더 느꼈고 많

이 배웠었어요. 그래서 아, 저렇게 해서 북한 문화도 여기 와서 이렇게 수업에 한 시간씩 이렇게 넣어서 

들어가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저 외국인 분이 그 나라를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애들한테 인식시키

듯이 북한 문화도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애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YB, 탈북 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다문화교육 전문 교사들도 “평화적 관점, 지구촌적인 관점”과 “세계시민으로서 통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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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봐야 하는 시각 전환이 필요”함을 이야기한다(HJ, 다문화교육 전문교사; JP, 다문화교

육 전문 교사). ‘우리 대 그들’(us vs. them)로 다문화 사회 구성원을 자민족중심주의

(ethnocentrism)의 입장에서 타자화할 것이 아니라, 민족상호주의(ethnorelativism)의 

입장에서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를 한반도 

내 민족 공동체의 문제로 한정 짓지 않고 지구적 관점을 가지고 세계적 차원에서의 다양

한 행위 주체들의 역할, 인간-자연에 대한 생태학적 관계, 그리고 역사와 미래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세계시민으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Merryfield & 

Wilson, 2005: 16-17). 즉 세계시민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은 남과 북의 대립과 경쟁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배제하지 않고 전지구적 차원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포용적인 통일교육의 방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3) 사회정의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다문화 시대 통일교육은 사회정의교육의 성격을 가진다. 사회정의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이며 이중적인 교육으로 학생들이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공감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문화 시대 통일교육의 내용 구성 원칙을 제시한

다. 사회정의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롤즈 정의론의 

제1원칙인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에 근거하여 남한과 북한 또는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은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여야 한다(Rawls, 1971). 정

의 원칙의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제1원칙이 보장될 경우에만 제2원칙인 차등의 원칙과 공

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이고 이중적인 북한이해교육을 

극복하려면, 남한과 북한이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가진 행위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전

제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정의는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정의의 개념에서 연역적으로 시

작하여 부정의한 현실에 적용하는 논리 중심 접근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부정의한 구체적

인 사실에서 귀납적으로 출발하여 이상적인 정의의 개념을 지향하는 변증법적인 현실 중

심 접근으로 나뉜다(Tyson & Park, 2008: 30-31). 사회정의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은 

통일이라는 이상적인 개념과 분단이라는 현실적 상황을 동시에 고려하며 연역적인 논리 

중심 접근과 귀납적인 현실 중심 접근으로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2015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76.1%의 학생들은 북한에 대하여 독재, 전

쟁, 가난 등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균형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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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북한관이라는 현재 통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의 문제는 또 다른 논의가 필

요하겠지만 부정적 북한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교육하는 

것은 현재 통일교육의 또 다른 목표인 ‘미래지향적’ 통일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

는다. 남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는 단계에서 잠정적으로 분단을 경험하고 있는 특수한 관계

이기 때문에 위협과 경계의 대상인 동시에 통일을 위한 협력의 대상이다. 체제 비판과 경

쟁적 통일교육을 강조한 분단 시대의 통일교육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비

판에 있다. 남북 분단으로 인한 어떠한 원칙에 따라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과의 

경쟁적 대상으로서의 북한을 비판할 경우에는 허수아비 때리기(attack a stwaw man)6)

와 대인논증(ad hominem attack)7)과 같은 논리적 오류를 경험할 수 있다. 탈북 대학

생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긍정적 내용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에 대한 상식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속 못산다가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계속 보여주는 거에요. 

거기에도 나라고, 사람 사는 땅이기 때문에, 체제가 잘못된 거지, 거기에 민족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 거기 사람들에 대한, 아니면 문화가 어떤지 이런 걸 먼저 배워주는 게 제일 우선적이지 않을까. 저는 

쫌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SL, 탈북대학생]

통일의 당위성을 교육하기 위하여 민족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던 의무론적 입장에

서 벗어나야 하며, 통일의 필요성을 교육하기 위하여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을 계산하는 

공리주의적 입장을 극복하여야 한다. 의무론적 입장에서 원래 하나였던 민족이 분단되었으

니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민족 또는 국가였는데 분단되었

다’라는 사실(fact)에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가치(value)를 도출하는 자연주의적 오

류(naturalistic fallacy)를 범하게 된다. 또한 분단의 지속으로 인한 새로운 세대와 다문

화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은 통일 자체를 정언적 명령(categorical imperative) 받아들이

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의무론적 접근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분단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는 분단이 ‘나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 문제에 대한 의무

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더욱 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민족 공동체에 대한 의

무론적 접근만으로는 새로운 세대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권, 복

 6) 특정한 입장을 공격하기 쉬운 방식으로 입장을 곡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
 7) 논증 자체가 아니라 논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대한 논증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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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정의 측면에서 통일의 당위성을 교육하여야 한다.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통일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장기적으로 통일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교육하는 것은 공리주의가 가지는 내적인 한계에 직면한

다. 박찬구(2006: 16)는 “공리주의는 자유, 인간 생명, 인간 존엄성과 같은 도덕의 최종

적 근거가 되는 개념을 다루기보다 오히려 입법이나 공공정책 차원의 문제를 다루기에 적

합한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새로운 세대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질 뿐만 아

니라 미래 통일 한국의 행복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현재 자신의 행복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통일을 목표로 정하는 순간 답답해지죠. 통일이 저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목표는 평화롭게 사는 

게 목표고 그 과정으로써 통일이 필요하면 하는 거고. 안 필요하면 저는 안 해도 된다까지 나가봤어요. 

내 생각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분단된 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굳이 할 필요 있나? 특히 요즘 애들

은 나하고 별로 상관도 없고 통일이 나한테 어떤 불편함을 준다는 생각을 못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

런 면에서 이렇게 이제 무관심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근데 무관심한 데다가 뭔가를 자꾸 생각하라 하고 

뭔가를 자꾸 집어서 먹일려고 하면, 애들이 도망가잖아요. 

[YK, 통일교육 전문 교사]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의무론적 논리와 공리주의적 논리로 각각 접근하는 것은 한

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도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정의 접근과 지구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정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은 통일 

한국의 구체적이며 이상적인 원칙을 보여주며, 통일교육의 내용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구성되어야 한다.

4) 역량 중심 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다문화 시대 통일교육은 역량 중심 교육의 성격을 가진다. 역량 중심 교육으로서의 통

일교육은 민감한 정치적 내용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남북 관계

와 통일문제에 대한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통일 의지를 높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교육방법적 원리를 제시한다. 소경희(2007: 6-7)는 역량은 

개인이 직면하는 개인적 · 사회적 요구와 관련된 유능한 수행이나 효과적 행위 측면에서 

규정되며, 지식과 인지적 · 실천적 기술뿐만 아니라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과 같은 사회

적 · 행동적 구성 요소들의 결합을 토대로 구축되며, 특정 맥락에 있는 개인이 취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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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맥락(context)’ 의존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한다. 역량 중심 

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를 살아갈 통일 한국의 미래 세대에

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가르친 후에 각 개인이 북한을 평가할 기회를 주는 게 북한과 통일교육이어야 하지 않나? 

통일을 해야 한다 이건 이제 먹히지 않아요. 너무 무수히 긴 세월동안 북한은 나쁜 존재라고 세뇌가 되

었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안 먹히고. 민족성 따지는 거 지금 다문화 세계화 이러는데 민족성 따지는 

것도 웃기고. 

[HP, 남한 대학생]

역량 중심 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은 통일 한국을 준비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다

양하고 복잡한 능력을 실질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다. 정치적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가르치거나 지식과 태도를 강요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분단 환경을 극복하고 

통일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실질적 역량을 함양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분단 시대 

통일교육은 통일 역량에 대한 논의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일교육의 관심이 분단 상

황에 대한 이해와 통일 의식 고취에 맞추어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통일 이후를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통합 역량과 통일 역량을 함양하여야 한다.

(어떻게 하면 통일교육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통일이 이루어지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

지. (그런 걸 좀 상상할 수 있게?) 현실적으로.

[MY, 이주 배경 대학생]

통일교육이 지향해야 될 바는 민족동질성을 강조한다던가 아니면 그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그런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될 거 같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일교육이 지향해야 될 진짜 방향은 

통일이 된 이후에 그때 우리가, 그때도 결국은 방법론적인 차원이겠지만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

야지 잘 어울리고 잘살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 게 통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

해요.)

[DP, 남한 대학생]

젊은 세대에게 통일은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진로와 직업 등 개인의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에게 통일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미래의 모

습을 보여주고 통일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지향하며 살 수 있도록 실질

적 도움을 주는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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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서 설문조사한 통일에 관한 고민 중 1위는 ‘남과 북의 사상과 이념 등의 차이

로 생활 방식과 문화도 많이 달라 통일되면 많은 혼란을 겪을 것 같다(31%)’이다. 즉 학

생들은 통일 한국에서의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 외 ‘통일 

후 북한 지역 출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새로운 지역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 ‘남북 

간 학생 수준 차이 등으로 인해 통일 후 효과적인 학교교육이 힘들어질 것 같다’는 의견

도 통일교육이 사회통합을 위한 역량을 함양해야 함을 보여준다.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통

일을 대비하는 동시에, 미래 한국의 국가상을 그리는 작업이다. 통일교육이 다른 분야보다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통일교육만의 목표와 내용을 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

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제는 반대로 통일교육이 미래의 통일된 한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

할을 해야 한다. 특히 통일 한국의 국가 정체성과 공동의 가치, 사회통합의 기제를 모색하

는 것은 통일교육에서 일차로 고민해야 하는 과제이다.

5. 결론

그동안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느냐,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느냐, 같은 민족으로 인식하

느냐,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통일교육의 성격이 변화해왔다.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인식은 어느 하나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입장과 

접근이 모순적으로 혼재되어 있다. 남북한이 체제 경쟁을 하며 북한을 물리쳐야 할 적으

로 인식하던 시기의 통일교육은 반공 · 승공 교육의 성격이 강하였고, 남한의 경제가 성장

하며 상대적 우위를 점하던 시기에는 경계의 대상으로 북한을 인식하며 안보교육을 강조

하였으며, 남북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인 협력 대상으

로서의 북한을 인식하며 평화와 민족 공동체를 강조하였다. 

분단된 70여 년 동안 통일교육의 특징이 반공통일교육, 안보통일교육, 민족통일교육으

로 변화하여 왔지만 그 변화의 방향은 단선적인 것이지 않고 오히려 이중적, 중층적, 복합

적이었다.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로 현재 한국 사회에는 분단, 남북 관계, 통일에 대한 다

양한 관점이 공존하며 때로는 충돌하고 있다. 이처럼 통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

족한 상태에서 현재 민족 공동체를 강조하는 통일교육의 성격과 목표는 ‘균형있는’ 북한

관, ‘건전한’ 안보관, ‘미래지향적’ 통일관으로 모호하게 제시되고 있다. 통일교육은 구체적

이지 못한 추상적인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통일 무관심의 증대 또는 통

일 의식의 약화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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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을 분단 시대의 통일교육으로 부르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대에

게 효과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을 주장하였다. 반공, 안보, 민족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은 사회통합통일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다. 다문화 시대 사회통합통일교육의 성격

과 목표를 민족 공동체적 북한관, 평화 유지적 안보관, 지속가능발전 통일관, 자유민주주

의적 통일국가관, 그리고 평화 공존을 위한 세계관으로 제시하였다. 통일 이전 뿐만 아니

라 통일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통일교육의 기초를 마련한 목표 제시라고 생각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의 통일교육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누구를 위한 통일교육인

가?’, ‘통일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 ‘통일교육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로 

나누어서 통일교육의 쟁점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 대안으로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은 

세계시민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사회정의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역량 중심 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한반도 내의 통일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세계시민을 기르고, 체제 경쟁적 논리가 아니라 

사회정의 원칙에 따라 효과적이며 설득력 있는 통일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고, 통일 역량을 

함양하여 통일 한국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통일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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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시대 통일교육의 새로운 시도와 도전

박찬석*8)

1. 새로운 시도에 대한 놀라움

박성춘 교수(이후 발표자)의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은 다문화 사회로 진척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중대한 인식을 심어 주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본 발표자의 논문은 현재의 다

문화 진척과 통일교육에 대한 평화공존 및 평화 공동체를 지향하는 통일교육으로의 변화

를 마련하는 장을 제시하였다.

발표자는 “민족 공동체의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회복을 강조하는 기존의 통일교육에 있

어서 …(중략)… 다문화 가족 구성원을 포함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바로 최근에는 민족 공동체 개념을 중심으로 다문화 시대와 통일교육

의 접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다. 분단 시대와 다문화 시대가 양립하는 상황에서 다문

화적 관점에서 새로운 통일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본 발표자는 주시하고 있다.

발표자는 현재의 통일교육을 여전히 분단 시대의 통일교육으로 규정할 만큼 “한반도라

는 제한된 공간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국적 민주시민교육의 한 

형태로서 민족 공동체의 개념을 중심으로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논의들은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을 통

해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포함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한 형태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 발표자는 밝히고 있다. 즉, “다양성

과 통일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일의지를 

＊공주교육대학교 초등윤리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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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취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남북통일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다문화 시대의 통

일)교육”을 발표자는 강조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발표자의 연구는 그가 명명한 “오늘날까지의 분단 시대 통일교육의 흐

름과 특징을 살펴보고, 통일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 아직 해결하지 못한 쟁

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을 중점에 두고 있다. 분명 현재의 한국 사회는 다문화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한국은 이미 전 인구의 3%가 넘는 1,943,576명(재외동포 763,425

명)의 외국인이 우리와 같이 한반도에서 살고 있으며, 매년 10% 내외의 인구가 외국인과

의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고 있다. 유엔은 2007년에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국가라는 이

미지를 극복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다

문화 정책을 수립하면서 그동안 비정부기구(NGO)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던 다문화 정책

의 방향을 수정하였다(윤여탁, 2016: 1).

본 연구에서 통일교육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실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

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한 질적연구방법에 주목하고 

싶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실제 북한에서 교사였고 현재 한국 학교에서 탈북학생들의 학

교생활 적응을 돕는 전담 코디네이터, 통일교육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직 

초 · 중 · 고등학교 교사, 이주 배경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다문화교

육 분야의 전문 교사,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 남한 정주민, 이주 배경을 가진 각각의 학생 

집단 등으로 다양한 논의를 포함하는 총 여섯 범주로의 면담을 탁월하게 성사시키고 있

다. 이러한 연구방법론은 앞으로 통일교육에 있어서 주제 있는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집단

적으로 공유하게 하는 주제별 코딩과 분석을 쟁점별로 파악하게 하는 이점을 갖고 있다. 

또한 향후 기존의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을 잘 파악하는, 내용적 정리를 정교하게 파악하

는 연구의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2. 또 다른 통일교육의 웅비를 꿈꾸며

본 연구에서 발표자는 그 동안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에 대한 

강조점과 내용의 변화”를 파악하면서 “현재까지의 통일교육을 분단 시대 통일교육으로 부

르며, 통일교육의 흐름은 반공통일교육, 안보통일교육, 민족통일교육으로 변화”하였다고 

보며, 통일교육의 성격을 “반공통일교육 시기에는 (체제부정적인) 북한관, 안보통일교육 시

기는 (체제비판적) 북한관, (경쟁적) 안보관을 주장한다”고 특징지었다. 이후 민족통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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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는 (균형 있는) 북한관, (건전한) 안보관, (미래지향적) 통일관으로 특징을 잘 파악하고 

접근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통일교육의 성격과 목표에 따른 통일교육의 변화를 잘 구조화

하고 있다. 

그리고 발표자는 분단과 다문화 시대 통일교육의 쟁점을 ‘누구를 위한 통일교육인가?’, 

‘통일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 ‘통일교육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집

중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적 지향은 매우 신선하고 참신하며 전도양양적인 논의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우선 ‘누구를 위한 통일교육인가?’는 매우 시기 적절한 문제제기라고 하겠

다. 발표자는 “통일교육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통일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다”라고 중심적인 화두를 두고 있다. 이러한 화두는 바로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넘어

가면서 젊은 세대들에게는 분단과 전쟁, 이산가족 등이 역사 속의 일로 다가올 뿐, 자신과 

관련 있는 사건으로 인식되지 않기도 한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즉, 젊은 세대는 “전 지

구적인 글로벌화의 흐름 속에서 자유로운 이주와 경계 넘기를 경험하며 국민국가의 경계 

안에 한정되지 않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통일교육은 바로 

“한민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다양한 민족적 · 문화적 배경을 가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늘어나면서 민족 공동체의 공존과 공영을 강조한 민족통일교육은 새로운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바로 우리의 통일교육은 이제 다문화사회에서의 

통일교육을 고민하고 민족주의의 한계를 재인식하며 한국형 다문화주의와 민족주의를 정

립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토론자는 앞으로 통일교육은 구성적 입장으로 한국 사

회의 구성원을 통일의식, 한민족으로의 인식, 민족 정체성 등에 따라 구분하여 맞춤형 통

일교육으로 다양하게 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발표자는 ‘통일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에 있어서 “‘균

형 있는’ 북한관과 ‘올바른’ 북한 이해를 강조하는 통일교육”이 진일보하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 즉, ‘균형’이나 ‘올바른’을 말하지만 남북한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남한과 북한을 비

교하는 내용이 중심인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본 발표자는 오늘날 통일교육이 “북한 이해가 체제부정적 북한관, 체제경쟁적 북

한관, 체제비교적 북한관에 따라서 그 성격과 내용이 변하여 왔는데, 근본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이며 이중적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일교육의 목표인 ‘균형 있는’ 또는 ‘올

바른’ 북한 이해가 어렵고, 학교 현장에서는 북한에 대하여 서로 상충하는 관점들이 모순

적이면서도 이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교

육 내용은 보다 “기성세대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주고 설득하려 하기보다,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젊은 세대에게 통일문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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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민족 공동체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과거지향적

인 통일교육이 아니라 통일 한국의 환경에서 구성원 각자의 미래 삶을 설계하는 미래지향

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때,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통일실천 의지를 높이고 

통일을 위한 주체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통일교육이 통일교화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초적인 작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통일교육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서는, 보다 과감한 “통일교육 영역에서 비

판적 사고 능력이 아닌 ‘균형 있는’, ‘미래지향적’, ‘바람직한’, ‘올바른’ 사고를 강조하고 

있다. 고등학교 선택 교과인 생활과 윤리 성취기준인 [12생윤06-02]에는 “통일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이해하고”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수학습방법으로 “통일

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통일문제는 교과서에서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으며, 수학능력시험에

서 다루어지는 경우도 거의 없다”는 상황을 극복하여야 한다고 본 발표자는 주장하고 있

다. 이는 매우 일리 있는 주장이다. 바로 북한에 대해 다양한 인식과 논의, 주장을 다문화

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상식이 전개되어야 한다. 즉, 터부시 하는 북한에 대한 통일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교화가 되고, 이러한 보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표자가 밝혔듯이 “통

일에 대한 내용은 다루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그 내용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다”

는, 주입식으로 강요되는 통일의식 문제는 이제 극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본 발표자는 “다문화 시대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매우 현실적인 통일교육적 논의라고 볼 수 있다. 발표자가 주장하는 “분단 시

대 통일교육은 민족 공동체의 관점에서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자는 측면에서 

과거지향적인 반면, 다문화 시대 통일교육은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준비한

다는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인 통일교육이다”는 설파는 매우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

겠다. 이러한 인식에서 앞으로 우리의 통일교육은 “다양한 국가 및 사람들 간의 상호연계

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

을 높이고, 한반도 안팎에 존재하는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세

계 속에서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개인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와 행동

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발표자의 연구에 흐르고 

있는 논의는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문화적이며 민족적 배경이 다른 한국 국

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족 공동체 중심의 통일교육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

제의식을 바탕으로 남북 분단의 지속과 다문화 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을 보이는 한국 사회

에서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결합 가능성에 대한 연구”들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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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우 흥미진진한 통일교육의 이론적 담론의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논의이다. 

발표자는 롤즈 정의론의 제1원칙인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에 근거하여 남한과 북한 

또는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은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사회정의에 대한 본 발표자의 생각은 매우 중요한 인식을 하고 있

다. 시대의 흐름으로 통일의 당위성에 입각한 민족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던 의무

론적 입장에서 벗어나야 하며, 통일의 필요성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통일 비용과 통일 편

익을 계산하는 공리주의적 입장을 극복하여야 한다. 의무론적 입장에서 원래 하나였던 민

족이 분단되었으니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통일과 분단 사실(fact)

에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가치(value)를 도출하는 자연주의적 오류(naturalistic 

fallacy)를 범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또한, 분단의 지속으로 인한 새로운 세대와 다문

화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에게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논리들이다. 그렇기에 민족 공동체

에 대한 의무론적 접근만으로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설득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인권, 복지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정의 측면에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는 매우 궁극적으로 통일교육이 바로 현실적인 사회적 문제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자기 문제화하는 방안으로 의미를 두고 있다. 전체적으로 발표자의 연구

는 진보성을 띄는 통일교육적 논의들이다.

여기서 본 토론자는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다. 한마디로 반공 통일교육적 논의를 철석

같이 믿고 있는 기성세대들의 대다수를 본 사회정의적 통일교육론,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

육론으로 극복할 수 있기에는 여전히 이상적이고 혹은 무모하게 보여질 수 있다는 점이

다. 그렇기에 다소 극단적 보수주의적 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다 실제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아무튼 본 연구의 탁월한 논의들이 앞으로 

새로운 정부의 통일교육적 논의로 채택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좋은 연구를 수행

한 발표자에게 감사드린다. 



- 110 -

참고문헌

박형빈(2013). “통일교육에서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 『윤리교육연구』, 31, 213-235.

윤여탁(2016). “다문화 시대와 한국의 사회통합”. 아산사회복지재단 창립 39주년 기념 심포지

엄자료집, p. 1. 

한만길 외(2016). 『통일을 이루는 교육』. 교육과학사.

Rawls, J.B.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Sleeter, Christine E. & Grant, Carl A., 문승호 외 역(2009). 다문화 교육의 탐구: 다

섯 가지 방법들(Making Choice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서울: 아카데미프

레스.



- 111 -

언론에서 본 통일

이용권*1)

1. 통일 준비론 점화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취임 직후부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일 정책으로 강조하

였다. 이듬해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은 대박’이라고 선언한

다. 평화통일은 대박이지만 흡수통일은 쪽박이라는 우려나 비판에 북한을 흡수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하였다.

2014년 3월 28일에는 독일 드레스덴 공대를 방문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른바 ‘드레스덴 선언’으로 내놓았다.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를 구축(Agenda for Co-prosperity)하고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Agenda for Humanity)하며 ▲남북 주민 간 동질성을 회복(Agenda 

for Integration)한다는 목표를 제안하였다. 당시 모든 언론들은 보수 매체와 진보 매체 

구분 없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3월 29일자 신문 1면 톱기사는 모두 드레스덴 선언이었다. 당시 기사 제목을 보면

조선일보 “北 民生인프라에 투자…경제공동체 만들자”

중앙일보 “남북교류협력사무소 만들자”

동아일보 “北 민생인프라 함께 구축”

한겨레신문 “박대통령, 신의주에서 남-북-중 협력사업 하자”

경향신문 “박대통령, 남북교류사무소 등 대북 3대 제안” 등으로 비슷하게 구성하였다.

＊문화일보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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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그동안 각 언론에서는 통일 기획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 통일 준비 집중 조명

조선일보는 2014년 1월 1일자부터 ‘통일이 미래다’ 캠페인을 시작한다.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여론조사를 통해 과거에 비해 달라진 국민의 통일의식을 전하였다.1)

“남북통일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0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통일보

다는 현재대로가 낫다고 여기는 사람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는 4명 중 한 

명꼴로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에 대한 열망은 줄고 분단 체제를 선호하는 여론

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 미디어리서치의 지난 28~29일 조사에 따르면 ‘남북통일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은 

19.9%로 1994년 한국갤럽 조사 때의 40.9%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반면 ‘통일보다는 현재대로가 

낫다’는 응답은 16.8%로 1994년 7.0%에 비해 9.8%포인트나 늘었다. ‘10년쯤 후 점진적으로 이뤄

져야 한다’는 시기 조절론도 48.0%에서 60.9%로 올라갔다.”

이후 조선일보는 <2>한반도 르네상스, <3>북에 넓게 퍼진 시장경제, <4>통일비용 공포 

벗어나자, <5>한반도 22만㎢ 리모델링, <6>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7>통일한국은 관광

대국, <8>통일은 동북아 평화초석, <9>동북아 경제통합의 시대로, <10>보수, 진보를 넘자 

등의 기획 시리즈를 연재한다.

2014년에는 통일 대박론을 뒷받침하는 기획 내용으로 구성된 반면, 2015년부터는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주제로 남한에서 차별과 편견으로 힘들어 하는 탈북민의 실상을 보

도한다. 

2016년에는 ‘통일 사다리’를 주제로 남한의 자유민주 자본주의 사회에 잘 적응하는 탈

북민들을 조명하는 기획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다.

동아일보는 ‘준비해야 하나된다. 통일코리아 프로젝트’를 2013년부터 시작한다.

2013년 4월 1일 창간기념호에 ① 통일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른다, ② 그러나 통일은 

 1) 조선일보 “빨리 통일” 20년새 半으로 …“분단 유지돼야”는 2배로. (2014년 1월1일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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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온다, ③ 준비하면 대박이고, 안 그러면 쪽박이라는 3대 메시지를 강조하였다.

이후 ① 통일 이익이 분단 비용보다 크다(통일의식 제고), ② 북한 어린이는 통일코리아

의 미래다(북한 영유아 지원), ③ 녹색 통일 시대를 열자(북녘 산림녹화), ④ 작은 통일부터 

이루자(탈북자 정착 지원), ⑤ 이제 만나러 갑니다(이산가족 문제), ⑥ 통일을 카운트다운하

자(통일예측 프로젝트), ⑦ 통일교육을 업그레이드하자 등의 7대 다짐(과제)을 제시하였다.

이후 2014년 통일코리아 프로젝트 2년차, 2015년 3년차에 이어 올해 4년차 장기 기

획을 이어오고 있다.

중앙일보도 역시 비슷한 시기에 ‘통일은 준비다’ 시리즈를 시작한다. 2015년에는 ‘평화 

오디세이’라는 프로젝트 기획을 출범시켰다. 김훈, 고은, 이인호 등 37인이 3개월에 걸쳐 

북중국경 1,400km를 답사한 프로젝트다. 이들 탐방을 시리즈로 보도하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중앙일보는 평화 오디세이의 2016년 어젠다로 ‘통일, 교육부터 시작하자’를 설정해 기

획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1월 1일자 ‘일곱 살 세실이는 평양 친구와 놀고 싶다’를 시작

으로

- 입시에 밀린 통일교육 … 5명 중 1명 “수업받은 적도 없다”

- “특정 견해 주입 금지” 1976년 서독, 좌우 대타협 있었다

- 통일교육관 들어서니 “북한 술 사세요”

- 취업난에 간판 내리는 대학 북한학과 … 동국대만 유지

- 미국 · 헝가리 · 브라질 … 국적 다양해진 ‘북한 전공’ 유학생

- 서독 응팔세대 “남북 청소년들이 민족 동질성 알게 해야”

- 반쪽 된 통교협 … “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협약 만들어야”

- 통독 후 동독 학생들이 배우던 과목 폐지 대혼란 … “북한 교육 장점도 수용을”

- 숭실대의 실험 … ‘통일리더십 강의’ 교양필수 과목으로

등의 통일교육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한겨레 등 진보언론도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획을 진행하였다. 한겨레는 박

근혜 정부의 통일대박 발표 이후 ‘박근혜 정부 통일대박론을 넘자’라는 기획 시리즈를 진

행했다. 흡수통일 가능성을 견제하면서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점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근

본적으로 통일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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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 독일의 통일 조언

다문화 시대 통일교육 연구팀과 지난 2월 독일 베를린에 방문해 다양한 기관을 만나 

통일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다. 공통적으로 의사소통을 강조하였다. 특히 다양한 이민자들

이 유입되면서 이들에 대한 통합을 중요시하였다.

KMK(Kultusminister Konferenz) 독일 주 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의 학교 부문 책

임자 Mr. Funk는 “독일은 다문화 수준이 심하다. 입학생의 30~50%가 외국인 본인이거

나 외국인 부모의 자녀이다. 60년대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이루어져 이주민과 다문화가 심

화되었다. 우리가 관련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독일어로 교육하는 것이다. 이주자 부모

와도 대화를 통해 부모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한다. 통일(통합)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소통이다. 누구 하나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되는 사람과도 함께 회의하

여 맞추어 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변국과의 소통도 주문하였다. 통일 이후 구 동독 주민에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와 경

제사상을 교육했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Adenauer-Stiftung)의 Mr. Samse는 

“독일 통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폴란드가 독일 통일에 반감을 갖지 않았다

는 것이고, 주변 국가와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라며 “즉 한국도 통일하려면 주

변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반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Mr. Samse는 독일과 한국의 차이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국의 분단 기간

이 독일의 분단 기간보다 길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 유럽은 

20~25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으로 같이 협업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협업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동독과 서독은 투명한 사이로 교류가 많았고 서로 지켜

볼 수 있었다. 또한 동독 체제에 대한 내부 반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동독의 변화를 이

끌 수 있었기도 했다. 이런 교류가 있어야 변할 수 있다.

4. 다문화 시대 언론의 통일교육 역할

통일대박론 이후 초기 언론의 방향은 분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희박해진 통일의식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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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올리는데 치중됐었고, 통일 이후의 경제적 청사진을 부각하는데 집중되었다. 반대로 진

보언론은 통일대박론의 문제점을 반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많다.

통일 논의를 꼭 해야 하는가라는 기초적인 논의부터 언론에서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아동 청소년,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 명예퇴직 

고민인 월급쟁이 등 과거와 달라진 현세대의 입장에서 통일이 갖는 의미도 논의해 볼 필

요가 있다.

최근 들어 언론에서도 탈북민의 사회 적응 문제 등을 다루고, 우리 사회 통일교육의 실

태와 개선 방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이주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

민들을 다문화 테두리 안에서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보도 방향은 없었다. 

이주민도, 그렇다고 남한 사람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탈북민을 우리 사회 안으로 포용

할 수 있는, 다문화 시대에 맞는 통일교육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3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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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와 시민교육

이진석*2)

1. 문화 다양성의 시대와 법제도 · 교육의 과제

국가 내 ·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이주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 국경과 문화권을 넘나드

는 인구의 이동은 근대 국민국가 시대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다양한 인종, 문

화, 민족, 종교, 언어 집단의 국가 내 · 국가 간 이동이 이만큼 빈번하고 급격하게 이루어

지고, 시민성, 인권, 민주주의, 교육도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일이다.

20세기 이후에만 보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과거 식민지 국가의 많은 사람이 경

제적 지위 향상을 희망하며 서유럽의 국가들로 이주하였다. 또한 유럽은 전후 재건을 위

하여 상당 기간 동안 아프리카 및 아시아 등지의 이주민들에게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였

다. 20세기 말 경부터는 보다 나은 경제적 기회를 희망하는 아시아 등지의 이주민들이 호주, 

일본, 한국으로 유입되는 추세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2008년에 이미 지구의 인구는 

80억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약 2억 명이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De Blij, 2008).

무엇보다 국민 국가 내부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 제도적 민주정치의 안착, 인권 ·

시민권 개념의 확산, 이주의 증가 등으로 1960-70년에는 국가 내의 민족 집단들이나 이

＊부산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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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집단들이 국가의 시민 문화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더불어 고유의 문

화와 언어를 유지하고 나아가 존중받을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였다. 인종이 중심

이 되던 집단 정체성의 문제는 언어, 종교에서 나아가 성적 지향, 세대(generation), 장

애 여부, 거주지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다양한 집단의 요구를 법적 · 제도적으로 얼마만

큼 수용하고 적용할 것인지가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구성원

끼리 관용과 상호 인정을 기반으로 공존의 정치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노력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 일찍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던 

서구 사회의 경우 종교적 근본주의와 인종 간 갈등으로 인한 소요 사태, 폭력 및 테러 등

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계획하여 실행해 왔으나,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이러한 노력이 실패하였음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 역시 이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이주민의 숫자

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이다.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

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013

년보다 12만 3,839명 늘어난 총 156만 9,74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인구 100명

당 약 3명에 달하는 수치이다. 외국인 주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이 121만 9,188명(77.7%),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14만 6,078명(9.3%), 외

국인 주민 자녀는 20만 4,204명(13%)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중 외

국인 근로자는 53만 8,587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34.3%를 차지했으며 결혼 이민자

는 14만 9,764명(9.5%), 유학생은 8만 570명(5.1%), 외국 국적 동포는 23만 3,265명

(14.9%) 등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혼인 귀화자가 9만 439명

(5.8%), 기타 사유 귀화자가 5만 5,639명(3.5%)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주민의 유입에 따른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응하

여 이주민의 사회 정착과 통합을 돕기 위한 다문화 가족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다

문화교육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외국인 범죄율 증가, 경제 불황의 장기화, 복지 자

원을 둘러싼 경쟁 등을 배경으로 ‘반(反)다문화’ 담론이 형성되는 증후가 곳곳에서 포착되

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보다 더 다문화화된 사회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국경과 문화적 경계를 

넘나드는 인구의 이주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 아울러 저출산, 노령화,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화1)라는 현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성장 동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주 인구 유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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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출산력과 노동력의 충족이 절실하다. 불가피한 전 지구적 추세에 의해서든, 사회 

내적 필요에 의해서든, 우리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다양한 언어, 종교, 인종, 생활양식 등

을 가진 사람들과 보다 더 빈번하게 직장 동료로, 가족으로, 친구로, 이웃으로, 동료 시민

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때로 위기로 비치기도 하다. 그러나 애초 세계화나 다원화, 다문화 등의 

흐름은 거시적 변화로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얼

마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대응하는지가 관건이 된다. 다문화 사회에 타당하고 실

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대응은 크게 의식적 측면과 제도

적 측면의 두 층위에서 진행된다. 의식적 측면에서는 ‘다문화교육’이 중심이 된다. 기존 

주류 집단과 이주민 집단의 가치관, 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된다. 하지만 의식적 개선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의식 개선과 병행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법령, 제도적 틀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제도적 측면에서의 

접근 또한 다문화 시대의 사회통합을 한 중요성이 커진다. 다문화 시대의 도래는 새로운 

공존과 통합의 원리 창출이라는 과제를 제기하였다. 사회의 변화 및 개선은 제도와 문화

의 선순환적 상호작용이 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인 정착을 기

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화적 다양성이 사회적 균열의 주요 요인이라는 문제를 인식하

고, 문화적 다양성의 심화라는 변화의 상황 속에서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

선 방안 모색과 조화로운 시민문화 창출을 위한 교육적 대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다문화 한국의 시민의식과 법제도

1) 다문화적 시민성의 현주소

사회의 일정한 사건과 사실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스스로 선택한 가치관뿐 아니라 사회

적 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다. 개인이 특정한 대상과 상황에서 선호하는 감정적, 이성적 반

 1) ‘이중노동시장 이론’에 따르면 선진 자본주의 국가 경제가 내재하고 있는 노동 시장 구조의 이중성으로 인해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창출된다(설동훈, 2000, pp. 24-26).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은 교환 가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의 측면에서 최하층 직종의 경우 수요에 비해 노동
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오더라도 임금이 쉽사리 오르지 않게 된다. 또한 높은 실업률 속에서도 사회적 지위에 연연
하는 사람들은 하층 직종을 종사하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의 구애를 덜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
로 충당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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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은 다양한 인생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 특정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개인들의 태도는 긍

정적 또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 반응으로 표현되는 경우를 

인식 또는 태도라고 부를 수 있다. 물론 개인의 인식과 태도가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것

은 아니다. 개인의 다양한 경험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 개인과 사회구조적 결합을 통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며 역동적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사회과학자들은 이러한 

지속성과 역동성을 가진 인식과 태도가 일정 기간 동안 경험과 학습을 통해 습득한 행동

의 경향, 사고의 관성, 사고 체계 또는 사랑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개인의 판단

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다문화 인식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척도는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일

반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평가 척도는 유럽의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에 관한 감시센

터인 EUMC(European Monitoring Centre on Racism and Xenophobia)의 ‘종족

배제주의(ethnic exclusionism) 척도’라 할 수 있다(EUMC, 2005). 40여 개 국가가 국

경을 접하는 유럽의 역사에서 이주는 중요한 현상이고, 근대 이후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

다. 최근 세계화의 확대로 유럽은 주류 집단과 이주민 소수자 집단 간의 갈등과 통합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인종적 · 민족적 태도를 파악하는 데 보다 집중하고 있다. 

EUMC의 종족배제주의 척도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유로바로비터

(Eurobarometer)의 평가척도와 유럽 과학 재단(European Science Foundation)의 유

럽 사회 조사(European Social Survey)의 평가척도를 담고 있다.

유로바로미터 척도는 1970년대 초반부터 유럽 각국의 비교 사회 연구를 위해 실시되어 

왔다. 유럽 연합 국가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중 표본을 추출하여 일 년에 두 번 실시한다. 

유로바로미터 척도에는 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저항 ② 다문화 사회의 한계 ③ 합법적 이주

자에 대한 시민권 반대 ④ 합법적 이주자의 송환 정책에 대한 지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 사회 조사(European Social Survey)의 척도는 유럽과학재단에서 시작되었다. 유

럽 과학 재단에서는 기존의 연구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유럽인들의 태도 신념 및 다양

한 인구의 행동 유형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사회 조

사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 조사는 약 3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2002년 처

음 실시된 이후로 2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유로바로미터가 정책적 목적을 우선시한다면 

유럽사회조사는 보다 학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① 다양성에 대한 저항 ② 이

민자에 대한 저항 ③ 난민에 대한 저항 ④ 민족적 거리감 ⑤ 집합적인 민족적 ⑥ 범법 이주

자의 송환 정책에 대한 지지라는 6가지 변수로 이루어진다.

국내의 연구 조사들은 연구의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 다문화 인식, 다문화 의식,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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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다민족 · 다문화 지향성, 문화적 인식, 외국인에 대한 의식 등으로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체로 평가척도로서 EUMC의 종족배제주의 척도를 활용하는 경향을 보

인다. 

장임숙(2011)은 EU 여론조사기구인 유로바로미터가 인종주의 및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조사 항목을 토대로 한국 사회에 적용 가능한 항목을 측정하여 다문화 인식 조

사도구를 개발하였다. 세부 항목을 대상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주민 집단에 대

한 인지된 위협, 이주민에 대한 차별 인지, 이주민의 영주권 지지, 이주 노동자의 송환 지

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지 등 5가지 변수로 범주화되었다. 즉 다문화 인식도는 사회의 

이주민 집단을 위협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인지하며, 이주

민의 영주권을 지지하고, 이주 노동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를 옹호하고,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인식은 이주민 인권 정책 및 정부 역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교육과 훈련의 권리, 살고 있는 곳에 자신의 가족을 데려올 권리, 주거의 

권리와 같은 사회권 정책에 대한 태도는 ‘이주민 집단에 대한 인지된 위협’ 및 ‘이주 노동

자 송환 지지’와는 부(-)의 관계에 있는 반면, ‘이주민에 대한 차별 인지’와는 정(+)의 관

계에 있었다. 즉 이주민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않을수록, 이주 노동자 송환을 지지

하지 않을수록, 이주민에 대한 차별에 민감할수록 이주민에 대한 사회권 정책에도 우호적

이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주민 집단을 위협적으로 인식하지 않을수록, 이주민 

차별에 대한 인식력이 민감할수록,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지도가 높을수록 정부의 적극적

인 역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호(2009)는 대구 지역 초등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에 대

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학부모는 총 1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내용은 크게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 다문화학교교육의 필요성 및 이유, 다문화 학교교육의 교육과정

과 실시 방식에 대한 의견이었다. 조사 결과, 학부모들 중 4(6.1%)만이 다문화교육에 대

해 잘 알고 있거나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대답한 학부모는 30명

(46.2%)에 달했다.

황정미 외(2007)는 한국의 다민족 · 다문화 지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EUMC의 척도를 

활용하여 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저항 ② 다문화 사회의 한계 ③ 이주자 시민권 반대 ④ 이

주자 송환 정책 선호 ⑤ 이주로 인한 위협의 집합적 인지라는 5가지 차원에서 종족적 배

제주의를 측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EU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대체로 한국인들이 종족적 

배제주의에 더욱 관대한 태도를 보이지만, 이주자 송환 정책에 대한 지지는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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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나 이주자의 증대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문제나 사회적 위협을 직접적으로 경험

한 적이 없는 현실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인태정 · 김희재(2009)의 연구는 EUMC(2005)의 종족배제주의 척도를 활용하여 대학생

들의 민족적 배타성을 파악하는데, 민족적 배타성은 이주자의 정치적 · 경제적 권리, 이주

자 송환 정책, 이주자 집단에 대한 위협의식이라는 지표를 통해 평가한 분석 결과에 의하

면, 민족적 배타성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세부적으로 이주자 송환 정책과 국적 취

득에 대해 폐쇄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인진 · 송영호(2011)의 연구는 한국인의 국민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EUMC의 척도를 활용하여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였다. 여기서 다문

화 수용성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태도”와 “인지된 위협”이라는 2가지 변수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 한국인들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

며, 합법체류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위협을 느끼지 않지만 범죄, 

주거지 환경 악화 등 사회 심리적으로는 보통 이상의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운석(2010)의 연구는 연령별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의 현황을 “직장 동료로서의 인정 

여부”, “동네 이웃으로서의 인정 여부”, “결혼으로 맺어지는 친척으로서의 인정 여부”를 

통해 파악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연령별로 30대와 40대가 외국인에 대해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에 60대와 50대가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고, 항목별로 “동네 이웃

으로서의 인정”에 대해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결혼으로 맺어지는 친척으로서

의 인정”에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임숙 · 이원일(2011)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다문화 인식의 수준을 측정하고, 다문화 인

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한 후, 다문화 인식이 정책 태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화하면 첫째,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은 

“이주민에 대한 위협 인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지”, “이주 노동자의 송환 지지”, “민

족적 거리감”이라는 4가지 변수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개인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인식의 

차이를 규명한다. 둘째,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이 이주 인권 정책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다문화 인식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들 중에서 어떠한 변

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인 이주 인권 정책에 대한 

태도는 UN의 자유권과 사회권 조항을 근거로 “자유권에 관한 정책”과 “사회권에 관한 정

책” 그리고 “이주 인권 정책에 대한 정부 역할”로 나누고, 이들 정책 태도 변수에 대한 

다문화 인식의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은 보통 수준

이며, 이주 노동자의 송환에 대해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다문화 인식은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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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 여부, 정치적 신뢰 수준, 외국 문화에 대한 관심 등의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제한적이지만 이주 인권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다문화 관련 법제의 현황

(1) 다문화 관련 헌법 및 국제법적 기초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제9조에서는 ‘민족의 단결’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국가적 의무로 

강조하는 등 민족주의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국민’

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권국가, 국민국가를 기초로 하는 헌법의 특성상 당연한 결

과라고 볼 수 있다(권오현 외, 2013, p.76).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뚜렷하

게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지 않아,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여지도 개방하고 있

다. 또한 헌법 제6조에서는 조약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국제 법규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

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지위를 상호주의에 입각해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문화 관련 국제 법규가 존재한다. 먼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

호에 관한 국제 협약’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들의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지어 불법체류노동자 2세들의 

교육권까지 보장하고 있다. 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주로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 

불법체류자 등의 2세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을 철폐하고, 교육 기회를 제한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 법규에 따른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뿐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 역시 상당히 냉담

한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헌법과 국제법상의 다양한 내용은 다문화 개념을 중심에 두고서 긴장 관계에 놓

여 있다. 하지만 각각의 조항과 법규들은 나름대로의 목적과 필요성하에서 제정되거나 체

결된 것이다. 이들의 상호 조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

제라고 할 수 있다.

(2)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 이해 및 분석

국적법은 헌법 제2조 제1항(“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에서 규정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영국, 미국, 캐나다,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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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이 속지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삼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국적법은 

부모의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속인주의를 국적 부여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현행 법

률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귀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적과 관련한 다양한 경우가 생기고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적 회복 제도

나 복수국적 제도 등 현실과의 간극을 좁혀 나가기 위한 법률 개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은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난민 인정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법률로, 외국인에 관한 준거 개념이 제시되고 있고 

영주 체류 자격에 대한 내용도 제시되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지위와 권한과 관련하여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

발안 제도 참여를 허용하는 등 다원화, 다문화 흐름에 맞춰 상당 부분 개정되어 왔으나, 

외국인의 체류, 난민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3) 교육 관련법

교육 영역은 다문화 구성원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

로 이주민 2세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두 가지 요소가 ‘국적’ 문제와 ‘교육’ 문제이기 때문

이다. 실제 이주민 2세의 교육을 위한 국내 법적 기반은 취약한 실정이다.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관련법으로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이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상 외국

인에 관한 규정은 없다. 또한 다른 다문화 관련법에서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과 달리, 정작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보장

하고 있으나,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고 입학 여부가 학교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

어 미등록 아동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미등록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 노동 및 사회보장 관련법

먼저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2008년부

터 시행되고 있다.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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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과 조력을 제공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노동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로, 외국인 인력 제도를 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본 법률과 그 시행령의 반복적인 개정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체류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법률 또한 다문화 구성원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 것인

가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5) 다문화 관련 법제의 문제점

앞서 살펴본 다문화 관련 법제의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다문화 관련 법제를 분석

하는 분석틀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틀은 각 법의 내용을 정부 차원과 개인(대상자) 

차원으로 나누고, 정부 차원은 운영 주체, 계획 수립, 생활 지원, 연구, 예산, 강제 규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개인 차원은 가정 생활, 학교 생활(교육 등), 직장 생활(근로 등), 사

회 생활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정부 차원과 개인 차원으로 별도로 분류하기 어

려운 것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또한 다문화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다문화 관련 법제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델파이조사는 학계, 정부, 관련 기관의 전문

가를 대상으로 이메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다문화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관련 법제의 방향이 불명확하다. 다문화 관련 법제들은 각각 추구하는 방

향과 목적뿐 아니라 대상이 다르다. 종합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부족할뿐더러 여러 법제를 

총괄하는 체계도 미흡하다. 각 대상별로 어떤 지향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

한 고찰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 관련 법제 간의 연계가 부족하다. 다문화 관련 법제들이 제각기 존재하면

서 내용이 중복되거나 특정한 영역에서는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법제별

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나 기관이 다르다 보니 유사한 업무가 중복되어 인력이나 예

산에 있어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에 혼선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셋째, 다문화 관련 법제의 지원 대상이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 위주로 한정되어 있다. 

다문화 구성원 중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법제에서 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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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원이 많은 것은 당연하지만, 이들 외의 다문화 구성원이 소외되어서는 안될 것이

다. 외국인 근로자나 미등록 아동의 경우 관련 법제가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거나 실

질적으로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 관련 법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 많은 국민이 다문화 관련 법

제가 다문화 구성원에 대해 과잉 지원을 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문제를 제

기한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다문화 관련 법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법제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3. 다문화 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의 세계 동향

1) 영국의 사례

1945년 이후부터 심화되고 있는 영국 사회 내의 인종과 문화적 다양성은 교육적 다양성을 

더욱 증대시켰다(윤철경 · 박선영, 2011, p.34).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영국에서는 

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1998년 교육과정평가원(The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의 ‘시민교육 자문 위원회(Citizenship Advisory Group)’

가 발간한 소위 ‘크릭 보고서(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the teaching of 

democracy in schools)’에 학교에서 시민권을 가르치는 것에 관한 권고들이 포함되었다

(정재원, 2012, p.12). 뿐만 아니라 점점 다원화, 다문화되어 가고 있는 영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는 시민의 자질을 갖추기를 요구

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영국은 2002년부터 국가 수준의 정규 교육과정에 ‘시민교육’을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의무화하였다.

2) 미국의 사례

미국은 그 역사의 출발점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의 이민자들에 의해서 

형성되어 온 국가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 그리고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의 공동체이며 이것이 늘 미국 사회의 끊임없는 불안과 갈등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미국이라는 

공동체가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일찍부터 시민교육(citizenship 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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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ion)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임성택 · 주동범, 2000).

3) 일본의 사례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동질적인 사회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

후로 급격한 이주민의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다문화 공생 교육’이 등장하게 되었다. ‘다문

화 공생’이란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

를 형성하며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한영혜, 2006). 일본에서는 ‘다문화 사회’나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모 중 양쪽 혹은 어느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그들의 자녀를 ‘외국인의 아동 · 학생 혹은 외국인의 자녀’라는 명칭을 사용한다(천

호성, 2010). 한국의 다문화 정책 혹은 다문화교육에 비견될 만한 일본의 정책은 외국인 

아동이나 학생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4) 캐나다의 다문화 시민교육

캐나다의 연방정부는 1971년 다문화적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이로써 캐나다

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공식적으로 시행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 손꼽게 되었다. 이후 1982

년에는 캐나다 헌법의 일부인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의 27조를 통해 “캐나다인의 다양한 문화적 유산을 보전하고 함

양한다’고 공언하였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캐나다인들이 핍박에 대한 두려움 없

이 각자의 종교를 따르고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정책은 다양한 민족 및 개인적 신념들 간의 상호 존중을 강조한다. 권리 및 자유 헌장은 

16조에서 영어와 불어를 캐나다의 공식 언어로 규정하는 한편, 23조에서는 영어 사용 지

역의 불어 사용자나, 불어 사용 지역(예: 퀘벡)의 영어 사용자가 각각 고유 언어로 교육받

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다문화주의법(Multiculturalsim Act)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도부터이다. 다문화주의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모든 캐나다

인의 평등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어보리진(Aborigine)의 권리를 확립하고, 공식 언어

의 규정이 이루어졌다. 다문화주의법은 두 가직 핵심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첫째, 시민은 

평등하며 각자의 문화적 유산을 보전하고 양양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둘째, 다문화주

의는 모든 개인과 공동체가 그 출신이나 기원과 무관하게 캐나다 사회의 모든 요소에 완

전하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원칙하에 다문화주의법은 캐나다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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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유산을 인정하고 보전하며, 어보리진의 권리를 인정하고, 영어와 불어를 공식 언어

로 규정하는 한편 이외 언어들의 사용을 허용하고, 인종이나 종교 등에 상관없이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소수자 집단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하였다.

4.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와 시민교육의 원리

1) 다문화 시대의 법제도

무엇보다 다문화적 법제도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관주도형 다문화주의’라고 지적될 정도로 다문화 사회의 전개 과정에서 정부의 정

책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서구의 다문화적 법제도 시민운동을 기반으로 태동한 것과 

달리 우리 사회는 하향식 방식으로 급격하게 확산된 형태이다. 그 속도나 진행 방향에서

의 우려와 달리 사회적인 저항이나 부적응 문제는 두드러지게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 불황과 외국인 범죄의 사회 쟁점화, 주변국의 우경화에 따른 경계 의식이 확

산되면서 다문화적 법제도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형성될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 사

회는 단일민족 · 단일문화에 대한 신념이 오랫동안 굳건했던 만큼 다문화적 법제도에 대한 

반작용은 예상치 못한 강도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문화적 법제도 정책에 대

한 시민의 이해를 도모하고 지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이주민에 대한 시혜적이고 복지 정책 성격의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교육의 차원에

서 추진되어야 한다. 다문화적 법제도는 이주민의 사회 적응을 위한 한시적이고 국지적인 

교육 정책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이 급증하는 시대에 풍요로운 시민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질을 기르고자 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든, 일

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든 평등하고 자유로운 시민적 삶을 토대로 교육 계획 및 내용, 방

법이 설정되어야 한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에게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진로

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다수 시민에게는 다양한 동료 시민과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둘째, 개방적 이민 정책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법과 제도는 

결혼 이민자를 제외하고는 이민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배제주의’에 머물러 있다. 이러

한 법과 제도로는 앞으로 닥쳐올 다문화 사회에서 직면하게 될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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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과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적 법제도와 관련된 시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귀화 제도 및 영주권 

제도의 완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은 사실상 한국인으로의 

귀화를 강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을 국민 아니면 외국인으로 양분하고 

있다. 이는 전 지구적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학업, 노동, 혼인 등으로 인한 중장기 거주 

이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늘어나고 있는 이주 노동자 및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만들고, 결과

적으로 이들 자녀의 학습권을 위협하고 있다. 귀화 및 영주권 취득 귀준의 합리화 및 여

타 유관법과의 연계성 제고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다문화 관련 법제를 총괄하는 

(가칭)다문화통합법 또는 (가칭)이민통합법의 제정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사

회에서의 국가적 방향성을 설정하고 다문화 관련 부처간 업무 중복의 문제를 해결하여 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법의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 각부처와 민간단체 등에서 다양한 정책이 계획되고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종합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평가하는 체제는 부재하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주체에

서 주관되는 다문화적 법제도 정책들이 서로 중복되거나 연계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다문화적 법제도 정책의 효과성 제고와 교육 자원의 절약을 위해서도 다문화

적 법제도 지원을 위한 독립적인 법규나 다문화적 법제도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다문화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는 (가칭)이민청의 신설에 대

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문화 관련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사업을 추

진할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담당할 이민청의 도입을 신중하게 논의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책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문화적 법제도 정책의 대상이 되는 이

주 노동자 가정, 국제결혼 가정, 북한 이탈주민 가정은 인종, 문화, 계층, 종교, 언어, 한

국 사회 영주 계획 등에서 매우 다양하며 따라서 다문화적 법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

도 상이하다. 예를 들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여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필리핀 

출신의 여성과 고용 기회를 좇아 한국으로 온 조선족 동포는 매우 다른 집단이다. 그러나 

현재의 다문화적 법제도는 이들을 동일한 ‘다문화 가정’의 범주로 규정하고 정책 및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업 성취 및 진로 지도 관련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해가 가면서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수는 점차 증가할 것이다. 우리 사

회처럼 교육열이 높고 사회적 성공의 척도에 대학이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에서 학교교육

의 실패는 곧 사회적 실패 혹은 경제적 재생산을 의미하게 된다. 기초 학력 교육이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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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사회 적응 교육 외에, 중등학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지도 프로그램이나 학업 

성취 지원 대책들이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적 시민교육의 원리

현대사회는 규범적 다원주의와 이질적 다원주의를 특징으로 한다(강대현, 2007). 규범

적 다원주의는 다원성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원성을 이상적인 것으

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글로벌화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문화 간의 교류를 불러일으

켜서 매우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현상을 일반화시키고 있다. 

국가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이를 통해서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직접적인 접촉이 

잦아지고 있으며, 그러한 현상은 국가나 사회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에게까지 투영되고 있

다. 이로 인해 현대 사회에서 하나의 세계관 혹은 인간관에 기초하여 특정한 내용을 가지

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원주의를 포기하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강자의 약자에 대한 억압과 지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다문화화된 사회에서는 하나의 세계관이나 인간관을 교육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이는 다른 신념이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소외하거나 배제하는 결과를 낳

기 때문이다. 다양성의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육은 다른 신념과 가치 체계를 지닌 사람들

과 더불어 사는 삶의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다. 다양성의 시대에 조화로운 공동체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자유를 추구

하거나 정의의 원칙을 따르고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 구성원을 배려하는 것만

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동안의 교육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유와 책임, 공동체에 대한 

참여와 배려를 요구 강조하였다면 다양성의 시대에는 이에 더해서 관용과 연대가 필요하다.

우선 관용은 싫어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대상이 현저할 경우 부정적 행위를 자발적으로 

중지하거나 인내를 가지고 참는 태도를 말한다(조영제, 1998). 관용은 다른 신념이나 가

치 체계를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태도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더불어 사는 삶의 태도는 아

니다. 더불어 사는 삶에는 다르지만 동등하다는 의식과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비록 서

로 다르지만 하나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하다는 의식, 우리가 동질적이어서 동등한 

것이 아니라 달라도 동등하다고 느끼는 새로운 연대의식이야 말로 다양성의 시대에 필요하다. 

워싱턴대학의 다문화교육 센터는 시카고의 스펜서 재단과 워싱턴 대학의 지원을 받는 

국제협의위원회(International Consensus Panel)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다문화 시대

의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위한 교육의 4가지 원칙과 10가지 개념을 만들었다. 위원회의 보



- 133 -

고서는 『민주주의와 다양성: 글로벌화 시대의 시민교육의 원칙과 개념(Democracy and 

Diversity: Principles and Concepts for Educating Citizens in a Global Age』이

다. 보고서에 제시한 원칙과 개념은 다음과 같다(Banks et al., 2005). 다문화 시대의 교

육은 다양성, 통일성, 상호관련성, 인권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학생들은 지역사회, 국가, 

세계의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성과 통일성이 맺고 있는 복잡한 관계를 인식하고 이해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국가, 전지구의 다양한 개인과 집단들이 경제, 정치, 문화, 환경, 기

술의 각 방면에 걸쳐서 상호의존적인 운명 공동체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배워야 한다. 더

불어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해 알고 실천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의 핵심 내용 요소로 민주주

의, 다양성, 글로벌화, 지속 가능한 발전, 제국/제국주의/권력, 편견, 차별, 인종주의, 이

주, 정체성과 다양성, 다양한 관점, 애국심과 세계시민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다양성이란 다문화 국가 안에서 살고 있는 집단들의 내부 및 집단 간에 

존재하는 인종, 문화, 민족, 언어, 종교의 광범위한 편차를 나타낸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서

는 다양성에 대한 폭넓은 관점을 제시하면서, 다양성의 인종, 성, 사회계층, 종교와 같은 

변수들은 복잡한 양상으로 상호작용하고 상호작용성과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음을 지적하

였다.

다문화 시대의 시민교육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국가시민사회라는 통일체의 형성이라

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 다양성과 통일성이 정교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민주국가의 핵심 목표인 동시에 민주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의 핵심 목표가 되어

야 한다(Banks et al., 2001). 정의, 평등과 같은 민주적 가치가 구성원에게 동등하게 보

장될 때, 민주국가는 통일성을 달성할 수 있다(Gutmann, 2004). 여러 다문화 사회는 시

민들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모든 시민이 헌신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 이상, 목

표를 보유하는 국민 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Banks, 2011). 정의 및 평

등과 같은 민주적 가치를 중심으로 국가가 통합되어야만 다양한 문화 · 인종 · 언어 · 종교 

집단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그들은 문화적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Kymlicka(1995)와 Rosaldo(1997)는 다양성과 시민성에 대한 이론을 구축하였다. 

Kymlicka와 Rosaldo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민주 사회에서는 민족 집단들과 이민

자 집단들이 국가의 시민 문화에 참여할 권리뿐만 아니라 자기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유

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Kymlicka는 이러한 개념을 “다문화적 시민

성(multicultural citizenship)”, Rosaldo는 “문화적 시민성(cultural citizenship)”이라

고 하였다. 다양성이라는 사회의 조건에 기반을 두고 보다 구체적으로 개념화해 보자면 



- 134 -

<그림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성이 공동체적 삶과 시민의 자유 및 권리의 

전제 조건이 되는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은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토대로 

다양한 문화에 대해 인정, 관용, 존중하는 자세를 지니며 다양한 문화적 가치의 보호를 위

해 배려와 정의를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 다문화 시민교육의 구상은 이로부터 시작되어

야 할 것이다.

배려와 정의

→
다양성

(민족, 인종, 언어, 종교, 성적 기호, 
성(gender), 사회계층, 장애와 비장애, 세대)

인정, 관용, 존중

인식, 이해

<그림 1> 다문화 시대의 시민적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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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와 시민교육에 대한 토론

차윤경*2)

21세기 한국 사회가 피할 수 없는 지구화의 도도한 물결 속에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

을 지닌 구성원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개인의 자아실현과 공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풍부한 대안들을 향유할 수 있는 “다문화 한국” 사회의 새로운 ‘설계도’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여전히 단일민족 및 순수 혈통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폐쇄적 민족주의 정

서가 강한 기존의 사회 풍토를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성격으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사

회통합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탐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문화 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와 시민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진석 교수님(이하 발표자)의 연구는 향후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법제도 및 시

민교육의 기본 원리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도 의미 있는 학

문적 · 사회적 담론의 시작이라고 여겨진다. 본 발제문은 (1) 문화 다양성의 시대와 법제도

· 교육의 과제, (2) 다문화 한국의 시민의식과 법제도, (3) 다문화 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의 세계 동향, (4)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와 시민교육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도입부인 “문화 다양성의 시대와 법제도 · 교육의 과제” 부분에서 발표자는 한국 

사회 역시 전 지구적 차원의 인구 이동과 사회문화적 다양성이 급속히 증대되는 추세로부

터 예외일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인종, 언어, 종교, 성적 지향, 세대, 장애, 지역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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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차원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사회 구성원이 상호 관용과 인정을 바탕으로 평화적

으로 공존할 수 있는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당면 과제임을 강조

하고 있다.

실제로 안전행정부의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에 의하면 2015년 1월 1일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 화자, 외국인 주민 자녀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외국인 주민”

의 수는 174만 1,919명이며, 전년도에 비해 약 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국의 전체 주민등록인구(51,327,926명) 대비 3.4%에 해당한다. 서울 영등포구의 경우 외

국인 주민의 비율이 주민등록인구 대비 17.5%에 달한다. 이외에도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 구로구(12.5%), 중구(9.9%), 경기 안산(11.8%), 시흥(11.5%), 

포천(9.9%), 전남 영암(11.0%), 충북 음성(10.6%), 진천(9.4%), 대구 팔달구(10.8%) 등이 

있다.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5%를 초과하는 시군구는 총 263개 중 33개에 달한다. 또한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내외 거주하는 시군구는 50여개 지역에 달한다(안전행정부, 2015).

한 사회의 외국인 주민 비율이 대체로 전체 인구의 5%를 상회하는 경우 다문화 사회라

고 칭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라고 불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

나 위의 통계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미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

했다. 또한 외국인 주민 수의 증가 추세로 미루어 볼 때,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는 이미 

부정하기 힘든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계층, 인종, 성, 세대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유형의 갈등과 긴장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문화적 풍토가 결여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는 우려가 많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최근 다문화주의 정책의 안정적 정착에 진통을 겪고 

있는 서구 유럽의 선례를 따르지 않으려면 발표자가 주장하고 있듯이 다문화 시대에 요구

되는 “새로운 공존과 통합의 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제도와 문화의 선순환적 상호작

용”을 통한 사회의 재구조화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다문화 한국의 시민의식과 법제도”와 관련하여 본 발제문은 다문화적 시민성

의 현주소와 다문화 관련 법제의 현황에 대해 개관하고 있다. 우선 발표자가 다양한 국내 

연구를 기반으로 진단한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시민성의 현주소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

는 2012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의 결과와 대체로 비슷

한 진단이라고 할 수 있다(안상수 외, 2012). 19~75세 연령 범위의 전국의 일반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 성인의 

다문화수용성 지수 평균은 100점 만점에 51.17점에 불과하다.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사람의 비율이 76.1%에 달하며, 다문화 관련 행사 참여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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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람의 비율도 82.4%에 이른다. 또한 유로바로메터(EB), 유럽사회조사(ESS), 국제사

회조사(ISSP) 등의 조사 결과와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한국 국민

은 유럽인에 비해 외국 이주자들을 실질적인 위협의 대상으로 인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

로 낮은 편이나 문화 공존(찬성 비율)이 36.2%에 그치고 있어 유럽의 찬성 비율 73.8%

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 1990~2014년 기간 동안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자료를 분석한 김경근(2015)의 연구 결과도 다른 인종이나 다른 언어를 사용하

는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한국 사람의 비율이 지난 10여 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전체 조사 대상자의 약 3분의 1에 달하고 있어 한국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수

준이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문화 관련 법제 현황에 대해서 본 발제문은 헌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과 교육기

본법 등의 교육 관련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의 노동 및 사회보장 관련법 등을 개관하고, 

다문화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 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발표자의 주장에 의하면, 기존의 다문화 관련 법제들은 추구하는 방향, 목적 및 대

상이 각각 상이하고 불명확하며, 법제간의 연계성 부족으로 중복이나 공백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며, 지원 대상이 결혼 이민자와 자녀 위주로 한정되어 있고, 일반 국민들이 부정적

으로 인식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누구도 원칙적으로 이

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의 법과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방안들에 

대한 논의나 개선 방향 제시가 좀 더 보완된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높아지리라 생각된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처럼 현재 혈통주의(속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국적법을 개정

하여 부분적으로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한국 정부가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에 가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거나, 이주 노

동자의 가족 동반을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뒤따라

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등

이 규정한 기본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 이주 아

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라

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 정부가 이미 비준한 다문화 관련 국제협약으로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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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내 ·

외국인 근로자의 균등한 대우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Equality of 

Treatment for National and Foreign Workers as regards Workmen’s Com-

pensation for Accidents)’,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

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국제협약은 

발표자도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 6조 규정에 의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

서 이와 같은 국제협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나 관련법(예컨

대 차별금지법, 인권법, 다문화영향평가제 등)을 제정하는 일도 세계 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의 세계 동향”부분에서는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인종적 및 문화적 다양성 증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시민교육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관련 정책이나 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 다소 아쉬운 느낌이다. 또한 대표적인 사례로 채택된 국가들의 다문화 관련 정책 및 

교육을 관통하는 일반적인 원리나 각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법제도 및 교육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요청된다. 본 발제문에 소개된 국가 이외에도 독일이나 호주 등의 사례

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본다면 매우 유익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본 발제문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와 시민교육의 원

리”에 대해 발표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과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우선 다문화 시대의 

법제도와 관련해서는 (1) 다문화적 법제도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지지 확보, (2) 

이주민에 대한 시혜적이고 복지 정책 성격의 정책 탈피, (3) 개방적 이민정책의 적극 도

입, (4) 귀화제도 및 영주권 제도의 완화, (5) 다문화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

롤 타워로서 이민청(가칭)의 신설, (6) 다문화 법제도 및 정책 대상의 다양성 고려, (7) 다

문화가정 자녀의 학업 성취 및 진로 지도 관련 정책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발표자는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적 시민교육의 원리”로서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토대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정, 관용, 및 존중의 자세와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배려하고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발표자의 주장은 전 

지구화 시대 “다양성이 공동체적 삶과 시민의 자유 및 권리의 전제 조건이 되는” 다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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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매우 적극적이고도 진취적인 내용으로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향후 한국 사회가 이러한 제안들을 어떻게 현실 속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크나큰 과제로 남아있을 뿐이다. 

가히 “이주의 시대”라고 일컬을 만큼 이주는 범세계적인 현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74억의 3.2%에 해당하는 약 2억 3,000만 명이 

이민자다. 이 중 다수는 OECD 및 EU 지역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OECD 국가에 거주

하는 인구 중 약 1억 1,500만 명과 EU 국가에 거주하는 인구 중 약 5,000만 명 정도가 

이민자다. 대략 OECD 및 EU 지역 인구 10명당 1명 정도가 이민자인 셈이다. 여기에다 

OECD 및 EU 지역 국가에서 태어났으나 최소 한 명 이상의 부모가 이민자인 주민 비율 

각각 8%와 6%를 더하면 이민 배경을 지닌 주민의 비율은 OECD 국가는 18%, EU 지역

은 16%에 달한다(OECD, 2015).

지난해 국내의 한 언론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하여 생산 가능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2030년까지 약 920만 명, 2060년까지 약 1,500만 명 이상

의 이민자가 필요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중앙일보, 2015년 8월 29일자). 이와 같은 전망

은 “한국이 인구 부족 현상으로 2050년까지 1,20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

며, 그렇게 되면 이민자와 그 자녀들은 한국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1.3%

에 달할 것(추병완, 2011, p. 16에서 재인용)”이라는 UN의 예측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문화주의의 공통의 이상인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이 인정되고 모

든 개인이 시민으로서의 평등한 지위와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나아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의 정

착 및 교육적 노력을 경주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한정된 숫자의 사회문화적 소수집단 구성원에 대한 시혜적 정책이나 이들을 주류 사회에 

동화시키려는 일방적인 사회문화적 압력으로 인식되어서는 곤란하다. 진정한 다문화 사회

의 건설은 기존의 사회와 교육의 총체적인 재구조화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

며, 또한 사회문화적 소수집단들의 역량강화와 사회통합을 실제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효

과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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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를 위한 법제 정비

김현철*1)

이진석 교수의 발표는 다문화 시대 사회통합을 위해 ‘법과 제도’ 그리고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훌륭한 분석과 제언을 담고 있다. 특히 “다양성이 공동체적 삶과 시민의 자유 

및 권리의 전제 조건이 되는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은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

를 토대로 다양한 문화에 대해 인정, 관용, 존중하는 자세를 지니며, 다양한 문화적 가치

의 보호를 위해 배려와 정의를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마지막 문장은 다문화 시대의 

바람직한 시민상을 제시하고 그러한 시민상을 구현하는 것을 법제도와 시민교육의 방향이 

되어야 함을 요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토론자는 이러한 발표자의 발표 내용에 대해 크

게 공감하는 바이다. 다만 토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몇 가지 보충적인 말씀을 드

리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관련 법제에 관하여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소개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보충하려고 한다. 현실적으로 다문화 관련 법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① 외

국인이었다가 현재 국적을 취득한 사람, ② 재한 외국인, ③ ①과 ②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

재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1)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그 외 ‘북한 이탈주민’도 다문화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중 재한 외국인은 

동법 제2조 제1호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참고로 재한 외국인에는 결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난민 신청자, 불법체류 외국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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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2), 영주권자, 난민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 재한 외국인 제도와 정책이 “재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

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동법 제2장에서는 외국인 정

책 수립에 관하여 다루고 있고, 제3장에서는 외국인 처우에 관하여, 그리고 제4장에서는 

‘국민과 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처우에 대

해서는 외국인의 인권옹호와 사회적응에 관한 규정과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우선 제12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 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 · 문화

에 대한 교육, 결혼 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

혼 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제13조와 제14조를 통해 영주권자와 난민에게도 적용되는 조항이다. 

따라서 적어도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의 경우 이 조항은 교육 지원에 관하여 상위의 

근거법이 되는 셈이다.

다음으로 동법 제18조는 그 표제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이며 그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역사 · 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선언적 규정이어서 아쉬움이 있기

는 하지만, 기본법으로서 이 조항은 다른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서 전혀 무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셋째, 본 토론자가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소개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발표자가 

언급한 ‘다문화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법제도의 토대를 어떻

게 형성하면 좋을지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서이다. ‘다문화적 시민성’의 궁극적 기초가 되

 2) 결혼 이민자의 국내 체류 기간은 3년이며 난민은 5년이다. 결혼 이민자나 난민은 체류 기간 안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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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제도라면 우선 헌법이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선

언되고 있지만, ‘개인’3)이나 ‘누구든지’에게 보장되는 기본권도 있다. 그리고 제6조에 의

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

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언급하고 있고, 제9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 발

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구상하는 

나라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다문화 시대를 전제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헌법 담론의 차원에서 다문화 시대 우리나라의 기본 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

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이라도 다문화 시대에 맞는 입법적 토대를 설정하

는 작업은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 사회를 전제하고 이를 정

책적으로 지원하는 [다문화 사회 기본법]을 만들자는 주장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 이 기본

법은 위에서 언급한 헌법 제6조와 제10조 등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만일 이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그 법은 현재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몇 가지 점에서 성격을 달리 할 

것 같다.

1)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법이다. 

이 법은 ‘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고, 외국인 중에서도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과 

그렇지 않은 외국인을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결혼을 하거나, 영주하는 등 국민 문화에 통

합되어야 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대해 [다문화 사회 기본

법]은 ‘다문화’라는 상황 자체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문제를 정책과 제도로써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이 법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 

한다면, ‘외국인’ 여부가 가장 중요한 표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 이탈주

민’은 외국인은 아니지만 다문화 사회라는 관점에서 이 기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과 그 자녀의 교육권 등도 국제인권법의 원칙에 따라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2) [다문화 사회 기본법]은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 이민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영역을 넓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는 다

 3) 헌법 제10조 후단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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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가족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아가 ‘국적을 가진’ 다문화 가족

을 단위로 지원하는 것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다문화 사회 기본

법]이 국적을 기준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 가족, 북한 이탈주민 가족 등의 지원을 포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 구조적으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관할하는 정책에 대하

여 영향을 주는 것에 비하여, [다문화 사회 기본법]은 여러 부처에 관계된 정책에 모두 영

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문화 사회에 대처하는 것은 

외국인 정책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의 정책

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문화 사회 기본법]은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가 관장하는 법으로 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법을 시행하고 각 부처별 정책을 조율

하는 독립된 기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4)

마지막으로, 다문화 시대 사회통합에 대해 토론자의 생각을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다. 우

선 ‘통합’은 통합할 문화와 통합되어야 할 문화가 미리 구분 지어진 상태에서 권위적인 방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우선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인구의 이

동과 문화의 통섭 과정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통합은 다원주의를 지향하

는 법의 울타리 속에서 ‘다양한 가치와 문화가 공존’한다는 의미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이런 의미에서 이주민들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용하는 것이 필

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발표자도 마지막에 킴리카(1995)를 인용하면서 이런 생각을 말씀하

신 듯하다. 우리는 우리 사회로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입장에서 다문

화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같이 살던 사람들도 언제든지 이주민으로서 

외국에 정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트랜스내셔널’이라는 새로운 전 지구적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며, 그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삶의 울

타리인 법과 제도가 그런 관점에서 ‘개방적으로’ 정립될 수 있게 많은 담론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4)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사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된 “다문화사회위원회”를 두는 것도 한 가지 방안임.


